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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주민기피시설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연구

  Approaches to Inter-Jurisdictional Conflict 

Resolutions and Compensations in LULUs
이 용 환

 【키워드】광역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주민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서울시는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산업고도화, 도

시화의 진전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생활용수공급, 쓰레기처리, 분뇨 및 하수

처리, 추모시설(장사시설) 등과 같은 생활시설들을 필요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에

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분명하나 시설들이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피하는 시설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도시 어느 곳에나 입지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 

시설입지가 어려운 경우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입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서울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들의 입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설입지 지역의 생활환경의 악화, 자산가치의 상대적 하락 등으로 경기도민의 

불만이 고도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 현재 경기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민

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 및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지역 간 갈

등해소 및 주민지원방안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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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현재 서울시가 소유․운영하고 경기도에 입지한 추모시설(장사시설)은 3종 12개소로 화장장 1

개, 공설묘지 4개, 납골당 7개임. 또한 환경시설은 4종 4개소로 하수시설 1개, 분뇨시설 1개, 

폐기물시설 1개, 음식물처리시설 1개 임. 그리고 수용시설 및 복지시설은 수용시설은 4종 28개

소로 노숙인 시설 1개, 장애인시설 15개, 노인요양시설 6개, 정신요양시설 6개 이다. 

이러한 시설은 님비(NIMBY) 혹은 룰루(LULUs) 현상을 야기하는 내재적 특징을 가진 주민

기피시설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설의 규모와 기능,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의 불균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서

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과거 광역주민기피시설의 입지에 대한 협상 당시 거래조건이나 협상여건 

등이 불평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주민보상에 대한 재협상을 고려하게 

되었다. 

과거 서울시와 경기도의 위상이나 인적․물적 자원보유 정도, 정보력이나 기술력, 협상 당사자

의 지식 및 역량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협상에 필요한 자원동원이 부

족했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거래(협상)를 주도하지 못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하에 체결한 입지결정에 대한 문제를 인식

하게 된 경기도는 갈등발생에 따른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설은 현세대뿐만 아

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입지 시 한 번의 협상에 따른 결과(관

리, 감독, 보상 등에 대한 합의)만을 고수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특례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에서 시설이 입지한 경기도가 

관리․감독․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고 제3자의 조정기제 역할도 미약한 상황이다. 따

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갈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

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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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갈등해결사례들과 갈등해소에 관한 이론적 문헌들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3가지 측면에서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주민지원방안으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친환경적인 시설로 변화․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민지원방안으로 과거 시설입지에 관한 협상당시의 진행상황이나 

보상체계 등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만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비용-편

익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함으

로써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부담의 협의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수익

의 지역배당이나 비용분담을 통한 지역 및 지역주민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지원방안으로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협력

기구를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절차와 구조에 따른 문제(시설이 입지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시설허가권을 주지 않는 법적절차문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을 협약체결을 통해 명확화 해

야 하는 문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과 같이 중앙집권적 특례로 제기되는 문제 등)

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협의기구를 활용하거나 서울시

와 경기도가 새로운 joint community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안감 감소,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주민피해 진상 규명 Task Force 설치

현재 운영 중인 광역 주민기피시설 주변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 내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광역 주민기피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해당 시군, 그리고 주변 주민

들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비 금전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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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피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 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경기도 차원의 과학적인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운영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분석 필요하

다. 각 시설별로 경기도와 서울시 양 지방자치단체의 비용과 편익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부담을 위한 협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 주민기피시

설의 입지 및 운영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 현행 광역정부간 협의 기구 활용

경기도 주민의 피해 및 희생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것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문제해결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기구에

서 공식질의 및 협의 요구하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기구로는 ‘시․도지사 협의회’ 와 ‘수도권행정협의회’ 

가 있다.

○ 경기도-서울시 의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구성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운영, 관리하는 주민기피시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

장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할 수 있는 공

동의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자치, 행정구역, 즉, 관할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상호 상대방 주

민의 의견,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부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안사항을 다루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위

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경기도 주민기피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 제정

조례에는 주변지역 및 주민 피해 및 희생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기구 설치, 주민교육, 시설

의 필요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주변 주민들의 교육차원

으로 국내외 선진지를 탐방하여 피해 및 보상의 적정성과 우수성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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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관리 특례 조례(가칭): 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경

기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도 자치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예 2)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가칭):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지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

이다. 최근의 경향은 주민기피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주변에 위치하거나 광역적으로 시

설을 운영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으나 이와 관

련하여 파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주민-공공 갈등, 주민지원에 대한 제도가 경기도 차원

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경기도-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주민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설치

광역 주민기피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서울시(관련 자치구 포함)와 경기도(관련 

시군 포함)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시설운영의 수익금 일부, 

경기도 출연, 서울시 출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금은 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지

원사업, 주변지역 보전 및 공원 등 조성사업, 예기치 못한 피해복구 및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동관리기구 설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관련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기구를 구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수정요구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

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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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 규정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특례로서 지방화․분권화 시대

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단독으로 분쟁해결을 하지 않고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조정 이전에 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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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는 서울시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최근에는 수도권 

전체에 약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하여 사회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

이 산업의 고도화, 도시화의 진전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즉 생활용수 공

급, 교통문제 해결, 쓰레기 처리, 분뇨 및 하수처리,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종착역인 죽음

과 관련한 추모시설(장사시설)-화장장 및 묘지의 확보와 같은 도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

활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음 

○ 한편, 이와 같은 시설들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임과 동시에 시설들이 입지하

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시설들

은 도시 어느 곳에나 입지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필요한 만큼의 시설을 도시 

내에 확보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경제적 이유로, 또는 주민 반대로 자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입

지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이와 같이 어느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입지하는 시설이면서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민에게는 

편의시설이고, 시설이 입지하는 주민에게는 기피하는 시설을 광역 주민기피시설이라 정의

할 수 있음. 여기에는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화장장과 같은 추모시설(장사시

설), 정신요양을 위한 수용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 지하철 차량기지와 같은 교통시설을 

포함 할 수 있음

○ 경기도에는 서울시민의 수요충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추모시설(장사시설), 수용시설, 사

회복지 생활시설, 교통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서울시민에게는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시설이지만, 경기도 도민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면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악

화시키고, 자산가치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오는 혐오시설들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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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기도민은 이와 같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 소유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을 기

피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광역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이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서울

시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간 이해 상충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광역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주민들의 불만을 넘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분쟁의 형

태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주민들의 단체행동으로 전개되

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함 

○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민의 도시 공공서비

스 공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 제기되는 문제점,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내재적 특성 및 문

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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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 지역(31 시․군)

- 내용적 범위 : 

■ 도내 광역 기피(혐오)시설 현황 조사

․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추모시설(장사시설)

․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등 환경시설

․ 노숙인, 장애인, 노인요양, 정신요양 시설 등 복지시설

▪ 도내 기피(혐오)시설 입지 배경 및 문제점

▪ 경기도내 위치하고 있는 타 시도 운영 기피시설 현황 조사

▪ 주민기피시설 갈등 해소 국내외 사례 발굴(주민, 지자체간의 갈등 해소)

■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논리 및 제도 검토

▪ 주민지원방안

․ 주민기피시설에 따라 주민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법령, 자치법규) 및 논리적 타당성 검토

․ 광역정부간 혜택, 책임의 분담 방안

■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 입지 및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기대효과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관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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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도민의 행복추구권 제고

○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관련 제도, 이론 연구 및 사례 검토

- 인터뷰 :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운영 문제점 및 주민지원 방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주민, 전문가 의견 조사

- 해외벤치마킹: 자료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해외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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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역주민기피시설 관련 갈등 및 협력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제1절 국외 선행연구

1. 광역 정부간 갈등 및 협력의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Enberg(1981)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협력적인 연방주의’ 이론이 연

방정부와 주정부간, 그리고 주 정부 상호 간의 관련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설득력을 지니

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견해에 따라 연방체제는 권한과 책임의 분리보다는 이를 

공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협력적인 연방주의의 점증하는 인기는 연방

정부 수준에서 연방정부의 활동 규모와 영역에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

은 연방정부 개입의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왔음

○ Kearney & Stucker(1985)는 저수준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국 주정부간 계

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협력집단은　대통령의　‘주정부기획위

원회,’ ‘연방정부　주지사협회,’ ‘ 주정부의 입법의원 연방회의’가 구성하였고, 갈

등해결을 위한 원칙은 주정부의 책임성, 주정부간　계약의　촉진， 계약을　맺은　주정부

에서　계약을　맺지　않은　주정부의　 폐기물　처리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이라

고 하였음1)

○ Lowry & Eichenberg(1986)는 미국의 연안지역관리에 대한 정부간 협력사례를 분석하였

음. 그는 협력을 위한 분석변수로서 연안지역관리 위원회(CZMA),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1) 이와 같은 저수준의 방사능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요

인은 ‘적절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임.  저수준의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주정부간의 계약

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의 주정부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주정부들이 연방체제 내

에서 비용의 집중과 편익분산이라는 상당히 곤란한 정책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저수준 방사능 

폐기물 법은 주정부간 계약을 이용한 방법으로 미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

음(Kearney & Stuck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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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 연방규제, 계획, 개발, 활동자격- 등을 제시하였음. 연구 결과, CZMA는 연안지

역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력을  “연방 일치성”으로 평가하고 연안과 해양자원 관리에

서의 연방 일치성 공급은 연방과 주(州)의 활동가가 협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따라 주와 연방기관 공무원 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회의참여 그리고 정

보협상 등이 연방일치성에 기여하였음

○ Gress(1996)는 주정부간 관계를 국내 관계는 물론 접경 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정부의 국

내는 물론 국제적 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음.2) 

이에 따라 협력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례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의 

노력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정치적 노력→제도화→유지관리상 정치적 성격 

내포)

○ Dodge(1997)는 연방정부의 균등고용위원회(EEOC)와 주정부의 균등고용기관 등 두 기관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고찰하였으며, 

특히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업무집행을 위한 계약관계에 분석의 초점

을 두었음.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예산의 제약과 조직 내 주요 지위의 감소에 따른 집

행책임의 증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균등고용위원회 모두에게 있어 보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였고 인력의 배분에 관한 계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3)

○ Zimmmerman(1998)은 문헌조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담배생산 및 판매

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40 개의 주정부 검찰총장들 간 상호작용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

였음. 그는 주정부 검찰총장들 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이 적대적 모형, 협력 모형, 

중상주의 모형, 경쟁 모형, 혁신-확산 모형, 무관심/무시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전

제하고,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과정에서의 각 주 검찰총장의 역할과 그들 간 상호작용은 

2) 주정부 차원의 국내․외 협력활동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먼저 국내 수준의 협력관계 유형으로는 

NASDA, SGPB, WGA, 전국시정부연맹, NGA 등이 있으며, 국제수준의 협력관계로는 NAFTA, 

미국과 캐나다 간 PNER, 미국과 멕시코 간 BGC와 BECC 등이 있음

3) 차별금지부문에서의  두 정부간 협력적 집행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는 복잡한 정부간 

관계를 발생시킴. 먼저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감시․감독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주정부 기관에 부

여되며 차별감시와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는 연방정부의 위원회와 공유함. 이와 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협력적 집행업무는 매년 계약을 통해서 조정됨. 두 정부간 계약내용과 집행부담비율

은 두 정부간 권한, 상호의존성, 협상능력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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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모형 및 혁신-확산모형과 부합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음4)

○ Davis(1998)는 조정기술을 설명변수로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 정부간 협약의 문제를 

다루었음. 연방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들은 주의 조정 능력을 상당 부분 향상시켰음. 그

리고 미국의 각 주들은 내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제고함으로써 협의와 협약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Koontz(1999)는 공적 회합(public meeting), 워킹그룹(working groups), 전자서신교환

(mailings), 기타 활동(other activities)의 분석 개념을 통하여 관료집단과 시민들 간 정

책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었음. 이 분석에 따르면, 공공 산림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주 정

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시민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더욱 촉진하였음.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법적 구속, 의회의 압력, 관

료들의 우선적인 임무 및 인사이동 등이 제시되었음

○ Davis & Puro(1999)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더 정확히 말해서 연방정부 기관과 주정부들 

상호 간 갈등 및 협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단속권한 관련법제도, 정부간 역할 및 책

임, 제도변동과 정부간 역할 및 책임의 변동 등을 분석변수로 하여 사례분석 및 내용분석

을 시도하였음. 먼저 환경단속권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갈등 및 협력의 사례를 

텍사스 주정부와 국방부 및 환경부(텍사스주↔DOD↔EPA), 미주리 주정부와 에너지관린

부 및 환경부(미주리주↔DOE↔EPA)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분석결과 주정부

와 이들 관련기관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환경단속 관련법제(RCRA, HSWA, 

CERCLA)의 수정․보완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한 것임

○ Gyawali(1999)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문제의 제도적 배경

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의 Ganga강 유역의 물 관리 갈등문제를 분석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정부 수준에서는 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일한 연대의식을 가지지만 해당지역의 

다른 집단들은 정부와는 다른 사회적 연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문제는 

4) 중상주의 모형과 경쟁 모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총장의 협력적 활

동이 정책강화의 측면에서 보다 조화로운 연방 체제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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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해결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음.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사회적 연대 간 차이는 결국 

문화적 편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5) 

○ Bogason(1998)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광역정부간 관계 변화를 행정의 지역 네트워

크, 정부간 관계유형(IGR), 정부간 정치(IGP), 정부간 관리(IGM)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음. 분석결과, 새로운 관리유형과 시장형태의 계약관계를 형태를 띠는 신 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NPM)와 유사한 조직간 관계에 접근하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음

○ Spaper(1999)는 보건서비스 정책에 관련된 주 정부간 적정한 기능배분에 관한 논쟁과 관

련하여 정부간 보건정책 협력관계 형성 및 법․제도적 요인의 변화와 보건서비스 민관 협

력관계 형성, 민간 협력자로의 권력이동, 수혜자 분할, 편익분할, 인두세율 확정, 고객의 

보건계획참여 지원, 의료서비스 질 규제, 의료안전망 지원 등의 민영화를 분석변수로 하

여 분석하였음6)

○ Lane(1999)은 호주의 산림보전을 위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에서 제도적 변

수(RFAs)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나의 제도인 지역산림협정

(RFAs)이 산림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에는 효과성이 적지만 정부간에 정책공동체로서의 

5) 인도의 Ganga 강은 인도의 8개 주정부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강 상류지역의 농업용수와 산업용

수의 이용으로 Ganga 강의 건조기에는 유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음. Ganga강의 유역에 있는 

주정부 중에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Bihar 주는 인도의 중

앙정부가 강 상류 주정부들을 통제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음. 그러나 인도의 중앙정부는 물관리보

다 성장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ihar 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음. 게다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정부간의 1996년에 Farakka 조약으로 인해 Bihar 주의 Ganga강 물이용 권한이 더욱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그러나 인도의 중앙정부는 댐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Bihar 

주정부를 설득하였음. 그 결과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료들 간에는 동일한 계층제적 속성으로 인

해 새로운 댐건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을 지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연대에 대해서 

Bihar 주지역내에서는 평등성을 추구하는 다른 사회적 연대가 구성되었음. 특히 이들은 과거의 

댐건설과 같은 대안이 가져다 준 처참한 결과를 지적하며 새로운 댐건설에 저항하였음 

6) 오랫동안 정책형성가와 정책분석가들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적정

한 분업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갈등을 빚어 왔음. 이러한 문제는 보건진료 정책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검토될 수 있음. 그렇다면, 보건진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영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가?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보건진료서비스에 관해 증가된 권한을 주정부에 위임하는가? 결론적으

로 보건정책은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며, 민영화 및 이양의 실제 정도는 표현된 것

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많이 진전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오히려) 대조적으로 정부간 분업과 

공사협력관계는 점점 더 모호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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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자원과 환경평가, 정부간 관계의 변화양상 등

도 협력의 주요변수로 설명하였음

○ Gelber(1999)는 호주의 정부간 관계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협약 체결사례를 통하여 외

부영향요인(환경적 요인), 연방분리, 제도적 요인(Privacy Act)의 변수를 지적하였음

○ Painter(2000)는 신 관리주의 시각에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정부간 관

계에서 정부간 공동 역할과 협력적 대응이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며, 영연방수상회의

(SPC)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위원회(COAG)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임을 제시하였음

○ Wright(2000)는 미국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ACIR)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자문위원회의 특성, 영구성, 독창성과 거부권, 의회와의 

관계를 분석변수로 연구하였음. 정부간 관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독창성과 정책지향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회는 행정적 독창성 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의회에 의해서 창설되었으

며, 정책지향과 업무규정은 위원회의 소관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Aleshire(2001)는 대도시 정부간 사례에서 협력은 정부간 관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음. 대도시 정부간 협력은 협의기구인 이른바 메트로폴리탄 데스크가 조정자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음

○ Cameron(2001)은 정부간 갈등과 협력의 관계적 요인으로 인구 통계학과 지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는 비민주적 관계일지라도 주 정부간 관계에서는 민주적 관계가 요구되며, 이

때 제시된 요인을 통하여 정부간 경쟁은 규제하고 정부간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Arentsen(2001)은 네덜란드에서 환경 거버넌스 모델이 EU내에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유용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

곳에서는 환경 거버넌스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각국의 정부간 경쟁 모델, 협력 모델, 권

위 모델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네덜란드 에너지절감정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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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는 정책효과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으려면, 제도적인 규칙에 의한 “자발적”인 협

력이 중요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규칙”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였음

○ Hamilton(2001)은 지방정부간 교류 및 협력의 요인은 각 지방정부내의 위원회와 해당 실

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 일차

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였음

○ Opeskin(2001)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을 기존의 정부구조와 계층 이론적 설명으로 

밝히고자 하였음. 그는 정부간 구조(행정, 법률, 사법권)를 통하여 전 세계 연방에서 사용

되는 정부간 구조를 검토하였으며 정부간 관계에 사용되는 제도를 구조주의의 한 유형으

로 간주하고 제도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음

○ Agranoff(2001)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관계 형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협상과 조정, 책임 이동, 관리차원의 경쟁력, 연방의 집행능력 제한(협력적 정부간 

관계변수) 등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였음. 협력적 연방주의 내에서는 정부간 관계의 관리에 

관한 문헌이 검토되었으며, 증대된 국가적 권력과 축소된 협력적 정부간 관계 관리접근

법, 국가 중심적 연방주의(nation-centered federalism), 증가되는 범국가적 작용에 대

한 강조, 그리고 집행적 리더십 등을 파악하였음7)

○ Shmueli & Ben-Gal(2003)은 프레임(frame: 틀) 개념을 통해서 환경 갈등에서 상대에 

대한 프레밍(framing: 틀 짜기)이 갈등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갈등당사자들이 갈등을 어

떻게 해석하고, 행위자들의 프레밍 차이가 갈등해결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지적하였음

○ Wright(2003)는 미국의 연방주의와 정부간 관계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에 관하

여 안전, 재정, 예산 등의 세 가지 분석변수를 제시하였음. 그는 미국의 연방정부 시스템

7)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 관리는 프로그램(정책)의 관리권한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동시

키고 정부간 관리기능의 정교화를 증진시키면서 협상 및 조정의 정도를 검토함으로써 평가되고 

있으며, 연방의 집행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중심연방주의, 국가적 사고방식, 집행

위주 관리 등은 협력적 관계에 저해요인이 됨. William Anderson의 지적과 같이 협력적 연방주

의 관점은 국가-주-지방정부, 주정부간, 지방정부간 관계를 포함하여 상이한 기능적 영역간의 협

력을 검토하는 종합적인 것이며, 상당히 많은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상이한 정부단위 

관리(official)들 간의 종합적 협력”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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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국 안전과 주 재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에 긴장이 깊어지고 있음으로 지

금까지의 강압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분담협력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음

2.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및 협력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Hoos(1966)는 켈리포니아주의 지역 범죄, 교통, 쓰레기 관리, 정보관리, 복지문제에 관한 

주정부와 산하 도시정부간의 갈등과 협력의 문제를 다루었음. 그는 기술계획, 관료의 특

성유형, 행정적 절차가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음

○ Cigler(1982)는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보존정책사례를 통해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관

계를 분석하였음. 그에 따르면 갈등의 요인은 지역보존정책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문제

(지방정부 역할, 보존정책의 경향, 지방정부 보존활동 평가)이었음. 에너지 보존정책은 관

련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따른 협력이 중요하고, 따라서 주정부, 지방정부와 지역공무원

들 간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Brown(1983)은 환경적 요인, 당사자들의 특성, 구조적 요인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예하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음. 정부간 정

책갈등은 공동영역 자체,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 공동영역, 주변의 환경 등을 포함하는

데, 갈등당사자간 중첩되는 공동영역에서 정책지향의 차이, 관할권 투쟁, 대상 집단의 지

지여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음

○ Reeves(1992)는 지방정부의 자치능력과 주정부의 능력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연방

정부 수준에서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ACIR은 주정부 기본

법(주 헌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촉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동시에 그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주정부 기본법에 근거한 행위에 대

한 책임성을 공유하는 것과 연방시스템에 대해 재조정하기 위해 주정부 기본법의 중요성

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8)

8) 미국의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ACIR)는 초당적이며 독립성을 띤 상설 기구로서 1959년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 주정부, 일반지방정부간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부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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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ker(1995)는 영국의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영국의 카운티

(county), 디스트릭트(district) 정부간 갈등을 통한 정부간 관계의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

였음. 그는 역사적 제도주의, 조직구조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신 맑시즘(neo-marxism) 

이론에서 관련 요인을 선별하여 지방정부간 관계를 이해하였음. 특히 정부간 갈등에서는 

상호간 동맹과 파트너십(partnership)의 역동성을 강조하였음

○ Wise & O'Leary(1997)는 주정부와 도시정부간 환경관리에 있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취하는 입

장에 근거하여 연방법원이 제공하는 신호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연방정책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음9)

○ Falcone & Lan(1997)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어서 상이한 수준의 정부간 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통한 생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그들은 각 정부수준 간 상호

작용의 생산성을 지속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구사하는 전략을 정

부의 현재적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최적의 기술이용, 조직의 사명추구를 위한 종합

적인 조직성과 평가, 공식적인 의사전달 구조의 확립이라고 하였음10)

을 촉진하며, 필요할 경우, 권고도 하고 있음. ACIR은 정부간 관계를 심사(monitoring)하고 다른 

수준별 정부들 간에 정부의 기능, 권한, 세입에 관하여 할당안을 권고하기도 함. 1980년대 ACIR

의 대부분 업무는 연방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생존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

었으며 특히 자치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지난 1980년대의 ACIR의 연구에 의하

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협력관계에서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으며,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우위를 통해 명령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 위원회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정부 차원의 기본법(주 헌법)이 연방정부수준의 헌법적 구

조를 균형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였음. 더욱이 주정부들은 그들 

나름의 정부의 철학을 가진 정치적 독립체이임

9) 최근에 환경규제부문에서 연방정부내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정도는 어느 수준정도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정책과 연방주의에 관한 

연방법원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10) 그들은 이상의 전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우선 각 정부들은 그들이 무

엇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즉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다음으로는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부여된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음. 각 정

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와 같은 유동적인 과정에서

는 누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보다는 현재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함.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조직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끝으로 각 정부

수준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구조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고양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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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ragon(1998)은 스페인의 사회정책 집행사례를 통해 예하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

음. 그는 각 정책집행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 상호 간 협상, 

정치경제적 조정방안 등이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Magleby(1998)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투표가 지방정부간 관계에 미치는 역할을 분석하였

음. 주요 설명변수로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였으며, 이슈들의 특성에 따라 유권자들은 

주 선거에서 주에 소속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고 함 

○ Sokolow(1998)는 소득세 변화에 따른 주-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를 다루었음. 이 연구

에서 소득세 변화는 정부간 재정 권한의 변화를 함의함. 미국에서 최근 4반세기 동안 주

정부로의 재정 권한의 실질적인 이동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

수평적인 양자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Laverty & Palmer(2001)는 정부간 관계와 관련한 쟁점의 해결 및 협력을 위한 주 및 

지방정부 이익집단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 법률센터의 자문역할, 센터의 

성공률, 중앙과 지방간 분쟁 대상(기술적 문제) 등과 같은 분석변수를 활용하였음. 이 연

구는 주 및 지방정부 관료들의 새로운 역할에 전조가 되는 기술적인(technical) 정부간 

쟁점을 해결하는데 법원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정부간 프로그램 관리

와 같은 기술적 쟁점을 설명하는 경우에 하위정부 수준의 협의회가 활성화되었으나, 선거 

등과 같은 보다 광범한 헌법적 문제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

음. 대부분의 기술적 쟁점에 관하여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의 이익집단은 대체로 유사

한 태도를 견지하였음. 분석결과, 이익집단은 법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주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1) 

○ Kaiser(2003)는 국가안전정보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및 지역정부간 협력 및 조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들 간 갈등 요인으로 안전통관절차, 주와 지역의 사무

11) 최근 수년 동안 주 및 지방정부의 이익집단은 대법원에 앞서 법률고문(amicus curiae)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7개 사례에 대한 주 및 지방정부 이익집단의 

참여에 관한 검토 결과는 그들 이익집단이 연방주의 관련 주요 분쟁에서보다 정부간 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의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에 더욱 단합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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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주민의 자문기구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연방정부와 주나 

지역정부간 협력과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합의기구인 임시적 위원회의 필

요성도 제기하였음

○ Lubell (2004a)은 정부 및 이해집단 등의 다양한 행위자이 참여한 협력적 관리가 성공하

려면 이해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간 관계에서 지역 환경의 성공적이며 협력적인 관리제도 형성 조건으로는 이해집단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해집단의 참여에는 지방정부의 신뢰성, 참여자 

간 상호호혜(reciprocity)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음

○ Lubell(2004b)은 협력적 제도는 전통적인 환경갈등의 대안으로서, 갈등 당사자 간 상호협

력과 동의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협력적 제도가 실제로 협력의 수준을 

높인다는 실례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환경정책영역에서 가장 협력적

으로 운영되는 ‘해안구역관리제도’의 상호동의와 협력수준을 연구하였음. 그 연구결과, 

동의수준에서는 국가수역관리협력체제(NEP)가 높았고, 협력수준에서는 국가수역관리협력

체와 비 국가수역관리체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Portney(1985)의 연구는 환경관련 서로 다른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에서 갈등관리에 중

요영향변수로 경제적 손실과 보상에 대한 지각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시설의 입지는 재산가치의 손실과 쾌적비용(amenity cost)의 손실과 같은 비용손실

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입지선정은 실패하며, 경제적 보상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러한 시

설입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임. 그럼에도 경제적 보상을 합의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음12)

○ Gray(2004)는 미네소타 북부의 국립공원 관련 환경갈등에서 왜 협력적 해결이 어려운가

를 탐색하였음. 즉, 환경갈등에서 제3자의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음.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3자가 협력적 

12) ①경제적 보상의 형태와 보상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움. 즉, 사회적 비용이 개인수

준에서 보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의 형태와 보상규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이 어렵다는 것임. ②경제적 보상은 주민들이 겪는 위험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은 안

전에 대한 고려를 제일 중시하는 데, 이것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할 수 없음. ③주민들이 위험

시설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보상을 뇌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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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어떻게 유도하여 문제를 틀 짓기(framing)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상호작용이 

협력으로 가는데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협력의 실패는 이해당사자의 틀 짓기

(framing)에 달려있는데, 이때 조정자로서 3자가 갈등당사자들이 지닌 틀을 어떻게 다시 

틀 짓기(reframing)로 유도하는지가 협력에 중요변수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3. 기초정부간의 갈등 및 협력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Coase(1960)는 지방정부간 문제의 외부성(externality)으로 인한 상위정부의 개입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상위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분

석하였음. 즉, 지방정부간 갈등의 외부성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은 단순히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당사자 간 거래에 의해 가능하다는 대안제시 

뿐만 아니라 외부성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였음

○ Boschken(1977)은 독일 지방정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현재의 행정적 구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2차 세계 이후 도시화는 ‘지리적’ 차원에 근거한 정부 역할에 대

하여 적절성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지리적 경계와 정치적 경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

우, 대표성 문제와 행정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며, 지리적 모델에 근거한 행정패턴은 가

장 중요한 토지이용 관할권을 둘러싼 복수 구역들의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함.  대신, 대

도시의 지리적 복잡성은 협력적인 정부간 개방체제를 통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가 가

능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음. 따라서 저자는 당면한 토지이용문제의 해결방안

으로 비계층적 체제(광역체제)를 통해 정부간 이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Mock(1979)은 Richard Emeron이 개발한 ‘권력 관계(Power Relationship)' 분석에 근

거하여 권력과 의존성 모델을 통해서 미국의 도시정부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 

Emerson의 접근방법에서 핵심적 내용은 행위자 A에 대한 행위자 B의 권력은 행위자 B

에 대한 행위자 A의 종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임.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방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협력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자원의 분배와 제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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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kuleeky(1980)는 미국의 점증하는 도시정부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부 관리자가 모색할 수 있는 정부간 관계전략을 고찰하고 있음.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의 심각성은 연방정부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각 

정부수준에서 다른 정부가 지니고 있는 권한, 능력 자원에 관하여 정부기관들이 상호 의

존하는 속성이 증가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러한 구조 하에서 지역수준의 의사결정의 

독자성에 대한 관심은 부적절한 것임. 지역수준에서 상호의존성이 가지는 속성은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 됨. 현재 도시정부의 관리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

이 존재하며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도시정부의 관리자는 도시의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을 개선하고 지역과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의 자원이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 한다는 것임

○ Agranoff & Lindsay(1983)는 미국의 지방정부수준에서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IGM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IGM은 IGR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정부간 관계에

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IGB에 관한 연구들이 

인사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들은 조직, 기획, 서비스전달과 관련하여 집

중적으로 논의되어 온 경향이 강함. 따라서 다른 문제의 영역에도 기술적 차원에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IGM은 관련 정부간 협력적 과업을 추구하는 것

을 전제하고 있음13)

○ Oakerson(1987)은 미국의 지방정부간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이로 인한 문제발생

과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였음. 연구변수로 선호표현(preference revelation)의 용

이성,  수혜자부담원칙의 준수, 감시기능의 적절성을 제시하였음. 이는 지방정부의 공공서

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주민들의 선호표현(preference revelation)의 용이성, 수

혜자 부담원칙의 준수 등을 통한 재정적 등가원칙(fiscal equivalence)의 확보, 서비스공급

자의 책임확보(accountability)를 위한 감시기능의 적절성이 주민들의 선호표현과 선호통

13)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정부간 관리요인은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음. 첫째는 헌법

적 법률구조이임. 법률상 규정된 정부들의 역할과 관계는 정부간 관할권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는 것임. 둘째는 정치적 차원으로서 이는 첫 번째 요인

인 법적 관할권과도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것으로 정부간의 협의체(Intergovernmental Body: 

IGB) 구성 시에 구성원들에 부여되는 과업의 정치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성공적인 관리적 요인

이 될 수 있음. 셋째는 사안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 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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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용이하고, 행정서비스가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상의 요인들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

력을 통하여 정부규모의 상호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Rabe(1990)는 그의 저서에서 기초 지방정부간 유해폐기물부지입지선정 갈등 사례분석을 

하였음. 그의 사례분석 변수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관계, 미래의 가치화, 보상

(compensation), 규칙과 절차의 명확화 등이었음. 분석결과, 유해 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선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협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러한 상황을 부지개발자(site developer)와 지역 공동체(community) 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the prisoner's dilemma game)으로 파악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지개발자는 최

소의 비용과 개발 지연의 예방을 위하여 합의 과정을 억제하고 반대를 무시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지역공동체는 부지개발자에 대한 경멸과 무시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위협

을 제거하기 위한 항의. 소송 등의 단체행동을 통한 정치적 행위전략을 선택하였음

○ Campbell & Glynn(1990)의 연구는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논의한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이 연구의 종속변수를 특정한 도시정부와 카운티의 전체 재정

지출비율로 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주정부 또는 다른 지

방정부와 협력해나가는 주요 변수를 찾는데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임. 정부간 협력에 영

향을 주는 변수로는 인구수, 정부의 형태와 대도시적 지위, 조지아주 카운티들내의 자치

단체의 수, 카운티내의 인구의 분포임. 그 분석의 결과로 조지아주 내 전문성을 가진 단

체장이 이끄는 도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경우는 좀처럼 다른 정부들과 협력하려 하지 않

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정부가 예하에 있는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14)

14)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험적 관계성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정부간의 협력연구에서는 협

력이 인구수, 정부의 형태 및 대도시적 지위(metropolitan status)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인구규모 변수가 카운티 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치를 제공하지만 도시 정

부간의 협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정부의 형태나 대도시적 지위는 조지

아주의 카운티 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 그다지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대도시적 

지위는 도시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재의 

정부간 체제의 변화구조 내에서는 정부간의 협력과 관련되는 고유한 정책적 문제는 주정부의 

역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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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er(1990)는 플로리다 주와 주정부 관할 시 및 카운티간의 성장관리와 관련한 협력방

안을 탐색하기 위해 정부간 관계에 관한 조세제도와 기획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 정책권

한, 집행책임, 재원조달 등에 관한 정부간 관계 등을 분석변수로 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음. 그는 플로리다 주 지역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 정부와 지방정부(카운티) 간 갈등 및 

협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능력형성을 유도하는 LGPGA, GMA, 

재원확보 위한 각종세제 도입 등의 각종제도의 기능을 중시하였음. 주 및 지방정부의 정

부간 관계는 법적권위 및 요건에 관련된 구조 이상인 신뢰와 상호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관계는 적정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더욱 공고

히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Campbell & Glynn(1990)는 조지아주의 시(City)와 카운티(County)간의 상호 협력에 대

한 문제를 다루었음.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행정서비스전달과 관련하여 시와 카운티의 역

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간 협력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특히 레이건 정

부의 신연방주의 아래서 서비스전달을 위한 주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음. 정부간 협력은 효율적인 전달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능력과 증진과 관

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공공서비스전달과 관계있는 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따른 다중회귀 분석결과, 정부간 협력에 있어서 시

(City)의 경우, 다른 변수보다는 메트로폴리탄 내에서의 지위가 비슷한 정부간 협력에 높

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카운티(County)의 경우는 인구변수가 정부간 협력관계

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음. 지방정부운영의 효과적인 개선과 그들의 서비스전

달능력의 향상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정부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은 정책이슈에 대한 정부간 적절한 관심과 이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 Godschalk(1992)는 인접 지방정부간에는 정책 기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나타나

며, 이는 해결하여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

적인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한 광범위한 갈등관리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이를 위

하여 실제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명확한 절차와 갈등해결에 책임 있는 공무원의 협상에 대

한 경험을 축적시켜야 하고 반대를 최소화하며 교섭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

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가지 사례분석을 통한 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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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음. 그 방안으로는 첫째, 협상친화적인 환경과 절차의 구축, 둘째, 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책의 제공, 셋째, 해결방안과 협상방안에 적합한 기법의 개발이

라고 주장하였음

○ Andranovich(1995)는 미국의 지방정부간 협력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공의사결

정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정부간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의 지침이 된다고 주장하였으

며, 관할구역과 지역에 기초한 이해관계는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간 관

리기술을 필요하며, 이해관계에 기초한 문제해결과정은 지역적, 지방정부간 맥락에 따른 

협력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지역적 공공의사결정의 

과정은 이해관계에 기초한 협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Alm & Stephanie(1996)는 미국 서부 4개주의 도시-농촌 지방정부(County)의 환경갈등

사례를 분석하였음. 환경갈등은 주(州) 간 또는 도-농 카운티 간 환경보호관련 지출의 차

이 등 지표 간 차이나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관련 변수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

였음. 반면, 서부 4개주의 도-농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환경갈등은 환경이슈를 받아들이는 

것과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정책결정 방법에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 Keeok Park(1997)은 계량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의 방법으로 대도시에서의 지방정부간 

세출정책의 상호작용 문제를 다루었음. 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세출 정책을 둘러싸고, 

ⅰ) 지방정부간에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ⅱ) 정부간 경쟁이 사법부 간 경쟁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Hawkins, Percy & Montreal(1997)은 미국의 정부간 관계, 특히 도시정부간 관계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시스템의 하나인 공동주거조합(RCA)과 같은 준정부 조직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RCA 관계를 분석하였음15)

○ Ellison(1998)은 콜로라도 주 덴버지역(덴버시와 카운티들 간의 관계)을 분석대상으로 하

15) RCA(공동주거조합)와 같은 준정부 조직은 미국의 연방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지방정부와 비

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RCA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설문을 통해 RCA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RCA는 서비스제공, 정부간 계약, 다른 지방정부와의 로비측면에서 지방정

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다변량 분석결과 RCA는 지방정부와 거의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업무와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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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정부간 관계와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 간 관계, 

ACF를 통한 당사자 간 협력, 제도․환경적 요인, 정부간 상호작용 등을 분석변수로 활용하

였음. 그는 덴버지역의 성장과정과 수자원 개발에 따른 카운티 및 시 정부간 갈등 및 협

력의 과정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음. 다양한 정부의 정책전략의 성공은 각 행위자의 자

율성과 하위체제내의 정책분절(policy fragmentation)의 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음. 특히 제도를 통한 협력관련 조직의 구성 및 당사자 간 역할분담에 의한 문제해결 

및 협력 도모가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Martin(2000)은 영국의 지역수준에서 도시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음. 그는 지방정부간 

갈등이나 협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하원, 노동당의 협력과 통제, 행정적 협력 등의 정치적 

행태로 제시하였음. 그는 영국 중앙정부의 각료와 공무원들이 서로 협력, 통제하며, 지방

하원에 영향을 미치고, 하원의 리더들은 중앙의 통제에 저항하며,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간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간 갈등을 방지하고 협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

○ Davis(2001)는 미국 서부지역 산불방재에 관한 지방정부간 정책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간 정책변화와 방재활동 관련하여 정부간 조정을 요하는 정주패턴 및 토지활

용 선호의 변화, 국유림지대의 대형 산불 건수, 지역의 이해에 무게를 둔 제도정비에 관

하여 의회의 자발성 등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였음. 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에 여러 가

지 변수를 적용한 결과, 여러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산불방재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공유하는 중첩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 이해관계 및 역할의 근거를 제공하는 각종 법제도를 정립하고 활

용하는 것이 관련정부간 유용한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Argyle & Marlowe(2002)는 미국 주정부 예하 카운티들 간 협력(아동 및 가족을 위한 

조지아 정책위원회구성/활용)을 바탕으로 상위 주정부 개혁을 이루어 낸 조지아 주의 사

례를 소개하고 있음. 주지사의 선언적 목표와 지방수준의 의사결정, 아동 및 가족관련 정

책개선 프로그램, 그 밖의 법․제도적 요인 등을 분석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관련

조직 및 정부간 협력적 관계정립을 통한 정부개혁을 이룩하였는데, 오직 하나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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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모든 관계자들을 협력적 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협력적 파트

너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 및 세부목표(goal and objective)에 집중시키도록 하였음. 또한 

협력적 파트너를 지역사회 평가 및 전략기획 과정에 연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가

능하도록 하였음

○ Layzer(2002)는 지역 환경 분쟁에서 시민참여의 집단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시민과 이해당사자 간에는 정치적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부 관

료는 재정문제로 개발논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1990년

대 후반 개발과 관련된 토지이용논쟁에서 ‘시민의 환경보전주의’는 환경 분쟁의 해결방

법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

법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오히려 지역효율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Daley & Layton(2004)의 연구는 도시정부들에 대해 미국 환경청(EPA)이 1990년대 이

후 500개 부지를 슈퍼펀드정책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단지 156개 부지만이 건설을 완료하

게 된 원인과 현상을 밝히고 있음. 즉, 도시정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의하여 어떤 

부지는 선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른 부지는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였

음. 그 분석결과는 EPA는 다루기 쉽고, 위험수준이 낮으며, 정치적 감독이 크고, 지역공

동체의 관여가 낮은 곳일수록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4. 국외연구에서 나타난 갈등과 협력의 요인 

○ 이상의 행정학 관련분야 해외 학술지 문헌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로부터 지방정

부간 갈등과 협력의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각각의 국외선행연구

에서 제시한 갈등요인들 중에서 공통적 갈등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도출의 기준은 고찰된 문헌 중에서 유형화된 요인의 성격을 규명하고 전체 고찰된 논문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나타난 요인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공

통적인 갈등 및 협력의 요인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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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정부와 광역정부간 갈등요인

○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갈등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적 근거의 부족임(Kearney & 

Stucker, 1985; Lowry & Eichenberg, 1986; Gress, 1996; Zimmmerman, 1998, 

Koontz, 1999; Davis & Puro, 1999; Wright, 2000; Arentsen, 2001)

○ 협력 장치의 미정립이나 갈등이슈에 대한 정치적 권력관계도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Spaper, 1999; Gelber, 1999; Painter, 2000; Wright, 2000; 

Aleshire, 2001; Cameron, 2001)

○ 그리고 갈등이슈에 대한 지방정부 관료의 행태나 특성에 관한 요인도 많은 연구에 의해 

논의되고 있음(Lowry & Eichenberg, 1986; Gress, 1996; Dodge, 1997; Davis, 1998; 

Koontz, 1999; Cameron, 2001; Hamilton, 2001; Shmueli & Ben-Gal, 2003)

○ 또한 지방정부 내외부의 정치적 환경(Wright, 2000; Cameron, 2001; Opeskin, 2001)

과 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동질성(Dodge, 1997; Davis, 1998; Gyawali, 1999; Lane, 

1999; Gelber, 1999; Agranoff, 2001; Wright, 2003) 등도 갈등의 요인으로 많이 지

적이 되고 있음

2)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갈등요인

○ 역시 제도적 장치와 협력기구의 미비(Reeves, 1992; Stoker, 1995; Wise & O'Leary, 

1997; Laverty & Palmer, 2001; Kaiser, 2003; Lubell, 2004a; 2004b, Gray, 2004)

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

○ 갈등에 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Hoos, 1966; Wise & O'Leary, 1997; Falcone & Lan, 

1997; Kaiser, 2003)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는 다소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갈등문제에 대한 관료의 특성(Hoos, 1966; Mondragon, 1998; Laverty & 

Palmer, 2001), 당사자의 관여와 의지, 협상능력의 정도(Falcone & Lan, 1997; Lu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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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b)가 지방정부 내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리고, 지방정부간 역할과 갈등문제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Cigler, 1982; Brown, 1983; 

Magleby, 1998; Sokolow, 1998)도 상당한 분량의 연구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3) 기초정부간 갈등요인 

○ 기초정부간 갈등 제시된 공통적 갈등요인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다룬 연구

(Agranoff & Lindsay, 1983; Campbell & Glynn, 1990; Turner, 1990; Alm & 

Stephanie, 1996; Keeok Park, 1997; Hawkins, Percy & Montreal, 1997; Ellison, 

1998; Martin, 2000; Layzer, 2002; Daley & Layton, 200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음

○ 또한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부재에 관한 선행연구(Agranoff & Lindsay, 1983; 

Oakerson, 1987; Rabe, 1990; Turner, 1990; Ellison, 1998; Davis, 2001; Argyle 

& Marlowe, 2002)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갈등문제에 대한 행정적 권한과 기존 정부구조, 절차의 문제를 다룬 연구

(Boschken, 1977; Mock, 1979; Milkuleeky, 1980; Alm & Stephanie, 1996)도 상당

한 부분을 차지했음

○ 제 3자의 개입과 이에 대한 당사자(도시 단위의 지방정부)의 대응에 따른 갈등사례

(Coase, 1960; Milkuleeky, 1980; Godschalk, 1992; Andranovich, 1995)도 높은 비

중으로 다루어졌음

○ 한편, 지방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서 공통적 갈등해결 요인(협력요인)을 도출하면 다음

과 같음. 먼저 광역정부간 갈등사례에서 제시된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제도적 장치와 협력

기구의 설치(Lowry & Eichenberg, 1986; Gress, 1996; Zimmmerman, 1998, 

Koontz, 1999; Davis & Puro, 1999; Wright, 2000; Arentsen, 2001), 갈등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조정(Spaper, 1999; Gelber, 1999; Painter, 2000; Wrigh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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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hire, 2001; Cameron, 2001), 경제적 수준과 지역문화의 이질성 극복(Gyawali, 

1999; Lane, 1999; Gelber, 1999; Wright, 20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4) 공통적인 갈등요인

○ 최종적으로 상기의 정부간 갈등사례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추출할 수 있

는 공통적인 갈등요인은 다음과 같음

- 제도적 장치와 협력기구의 미비

- 갈등문제에 대한 행정적 권한과 기존 정부구조 및 절차의 문제

- 갈등당사자인 지방정부의 관여와 의지

- 협상능력

- 지방정부간 역할과 갈등문제를 둘러싼 제도적이며 환경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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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선행연구

1. 광역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김선희(1996)는 낙동강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해소방

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김용건(1996)은 지방자치단체간 물 분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지

방화에 따른 환경비용 분담체계에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공공재적 성격의 외부효과, 재산권과 관련된 물 관리원칙 및 제도의 미정비 등이 갈등요

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박기묵(1997)은 하천의 상․하류지역 간 물 분쟁해결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사례로 부

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모형을 도출하고 있음. 여기서 갈등요인으로는 물의 경

제적 가치, 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지적하였음

○ 안성민(1998)은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간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의 불

공평성을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황재영(1998)은 상수원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갈등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공

약 및 정치적 목표수행,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의존관계의 증가, 비용분담 및 보상 문제, 

자원 및 재산의 관할권 문제, 정책목표의 차이, 각종 법령 및 규정의 미비, 지역이기주의

의 심화, 자율적 협상관행의 미정착 및 협상능력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이종렬․권해수(1998)는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갈등의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동원 

요인,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 등으로 도출하고 있음.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 협상문화, 정책결정체의 민주성, 권력구조의 분권, 정보공개와 홍보, 갈등조정장

치의 마련여부, 특정지역의 경제적 피해의식, 물리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의 보상 문제,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 등을 동원 기제 요인으로는 리더십, 조직구조성, 응집력, 규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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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등을,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으로는 외부동맹과 지지, 정치적 제휴의 안정성 등을 강

조하고 있음

○ 최봉기․이시경(1999)은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갈

등의 요인으로 경제논리와 환경논리 간 대립, 협상기구의 상설화 미비, 쟁점의 정략적 이

용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인철․최진식(1999) 등은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상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그 사례로서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

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정부타협안의 부실, 협의기관의 제도화 부족, 공정한 중재

전략의 미비 등이 갈등의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소영진(1999)도 딜레마 혹은 갈등발생의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사례로 위천

공단 조성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논의하고 있음. 대안의 구체성 결여, 결정자에 대한 불신, 

대립집단간의 힘의 불균형, 집단의 응집력, 이해관계의 크기, 자율조정기능의 미비, 이익

과 비용의 분리, 대체방안의 부재, 전략적 행동의 결여, 결정지연에 대한 반발 등을 갈등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주재복(2000)은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서울시와 경기

도) 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을 도출하고 있으며, 그는 또한 갈등요인을 상호의존

구조, 비용편익구조의 분리 등으로 지적하고 있음(주재복, 2000 ; 2001a).

○ 이시경(2001)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 분석사례로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음. 갈등요인으로는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로 인한 규제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지방정부간 비용분담에 대한 인식차이, 조정장치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의 활용을 통한 

갈등해결 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장인봉(2002)은 위천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에서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방정부

간 갈등과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합리적 전문가 집단의 

부족,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이용 등을 갈등요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김인 외 3인(2003)은 낙동강을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 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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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갈등을 분석하고 있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역사회 여론에 대

한 민감성, 상호신뢰체계의 와해, 극단적 전략의 구사 등이 지방정부간 갈등을 초래한다

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조승현(2003)은 용담댐 용수배분과 관련된 갈등을 중심으로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갈등주체가 사용하는 관리전략의 상충(협력적 문제

해결전략과 독자적 문제해결전략의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음

○ 조승현(2003)은 지방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갈등관리 전략

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편익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이러한 

결론은 전라북도와 충청권에서 전개되었던 용담댐 용수배분과 관련된 갈등의 연구에서 기

존의 정부간 관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하여 정책사례별로 정부간 갈등과 대립, 협상과 협력

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임

- 특히, 용담댐 용수 배분 관련 지방정부가 보유자원의 유무, 크기에 따라 독자적 관리전략, 

협력적 관리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3자 개입전략을 행사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음. 연구의 결과 대등한 위치의 지방정부는 각자가 보유한 자원에 따라 비대칭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개입 역시 지방정부의 보유자원에 따라 영향

력의 행사가 달리 나타난다고 함

- 따라서 보유한 자원의 우열에 따라 지방정부의 갈등 관리 전략이 차이가 있으며, 보다 많

은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관리전략을 선택한 지방이 보다 더 큰 편익을 얻는다고 지적하

고 있음

2.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박우서(1997)는 광역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제도적 협력 장치의 미비점이 갈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

음. 김익식(1997)은 도(道)와 시․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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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김용철(1998)은 님비와 핌피현상의 정치적 갈등구조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남도청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선호시설 및 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외부효과를 갈등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원일(1998)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

며,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양자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및 불합리한 기능․사무배분을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김기택(1999)은 광역․기초 자치단체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간 

갈등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음

○ 주상현(2001)은 전라북도 도 청사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정부간 정책갈등

과 관리전략을 모색하고, 갈등의 요인을 갈등당사자 간 갈등구조 및 갈등당사자의 갈등과

정에서 찾고 있음. 그에 의하면 갈등당사자 간 갈등구조로부터 도출되는 요인은 협력적 

구조 및 갈등적 구조, 공식적 정치기제, 비공식적 정치기제 등이며, 갈등당사자의 갈등과

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요인은 정책지향의 차이, 당사자 간 신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당

사자들의 전략 등이었음

○ 백종섭(2002)은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갈

등의 요인을 정책내용과 관련된 요인(정책내용에 대한 인식, 정책의 형평성), 정책형성과

정과 관련된 요인(참여의 보상수준, 정보의 공개정도),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된 요인(경제

적 보상수준, 집행기술에 대한 신뢰) 등으로 정부간 갈등의 요인을 찾고 있음

○ 안국찬(2003)은 전라북도의 행정감사업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 지역이기

주의의 심화, 권한 및 기능범위의 모호, 개발과 환경보존의 딜레마 등을 갈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음

○ 강인호 외 3인(2003a)은 제도적 협력과 정치적 선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메

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사례의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간 정부기관 합동청

사 건설과 관련된 갈등을 분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감정적인 대립, 갈등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부족, 협상의지의 부족,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해결 메커니즘의 미작동 

등을 갈등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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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도희(2003)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역 유치사업 사례

를 중심으로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 입지정책에 관한 갈등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대

응방안을 모색하였음. 갈등의 요인을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로 구분하여, 비선호시설의 

갈등요인으로는 공공재적 성격,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특별한 입지요건의 충족, 불확실

성의 영역 등을 지적하였으며, 선호시설의 갈등요인으로는 공공재적 성격,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공정성․형평성 문제의 야기 등을 지적하였음

3. 기초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서휘석(1995)은 기초정부간 갈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장

곡취수장 갈등사례를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의 중재 비약, 기술적 불확실성, 갈등이슈에 대

한 입장차이 등을 갈등요인으로 보고 있음. 윤근섭․송정기(1996)는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

로 물 분쟁 해소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장애를 분석하였으며, 물의 공공재

적 특성,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 물 관리원칙의 미비, 체계적 자료의 부족 등을 갈등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음

○ 이선우․문병기․주재복․정재동(2001) 등은 영월 다목적 댐건설 사업을 협상론적으로 재해석

하고 정책갈등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사례의 협상행태에 대한 비판, 감정관리 원

칙의 무시, 협상진행 원칙의 무시, 관료의 목표전이현상, 힘의 불균형 발생 등을 갈등요

인으로 보고 있음

○ 주재복(2001b)은 제천시와 영월군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간 공유재 분쟁과 협력규칙을 

탐색하고, 상호의존구조와 비용편익의 분리구조를 갈등요인으로 지적하였음. 경상남도연구

단(2002)은 진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전략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조직 간 관계의 변화, 재정변화, 행태의 변

화 등을 갈등요인으로 보고 있음

○ 홍성만(2003)은 용담댐 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조정과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갈등의 요인을 내부적 상황조건 변수, 제도적 규칙, 분쟁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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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상호작용과 합의양태에서 찾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내부적 상황조건 변수로서는 지

역의 물리적 특성, 자원의 성격,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갈등당사자 및 참여자 등이 있

으며, 제도적 규칙으로서는 헌법적 선택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등이 존재하며, 분쟁당사

자의 상호작용과 합의양태로는 비조건적 협력, 조건적 협력, 비협력, 제3자의 조정 및 중

재행위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고경훈(2003)은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군산시와 전주시 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갈등의 전개과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채택하는 전략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전략의 유형으로 이슈의 

쟁점화를 통한 유리한 입장의 고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의 정당화

와 상대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전략,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는 동원전략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주재복․최홍석․홍성만(2003) 등은 안양천유역의 지방정부간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지

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Ostrom의 공유재에 대한 7가지 관

리규칙의 미비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김석태(2003)는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대추구

(rent-seeking)와 지대(rent)의 사회적 환원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역 간 지대추구 경쟁이 

지방정부간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권경득 외 3인(2003)은 아산-천안시간의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중

심으로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음. 갈등의 요인을 정치․행
정적 요인(단체장의 선거공약, 정책목표의 차이, 비용부담 및 보상체계, 의사소통체계), 

법․제도적  요인(지방정부의 자율성, 권한․기능의 배분상태, 관할권․재산권), 행태적 요인

(상호의존성, 지역이기주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강인호 외 3인(2003b)은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의 관할권 다툼을 중심으로 공유수면매립

지에 대한 지방정부간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하면서, 관할구역 논쟁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권경득․임정빈․장우영(2004) 등은 장곡취수장 조성갈등을 중심으로 

수자원관리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구조를 분석하였음. 장래유량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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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학적 조사의 한계, 해결방안의 부재, 재산권 문제(장곡취수장 설치로 인근 영월군의 

관광단지 개발 및 지역주민들의 불이익), 이슈의 복합성, 지역대립의 표출, 상급 자치단체

의 소극적 대응 등을 갈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음

4. 국내연구에서 발견된 갈등과 협력의 요인 

○ 국내 선행연구로부터 본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된 갈

등요인들 중, 공통적인 갈등요인을 도출해 보았음

○ 공통적인 갈등요인을 도출하는 기준은 과반수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공통적인 갈등요인으로 추출하였음. 또한 공통적 협력요인의 도

출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 광역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서 제시된 공통적 갈등요인

- 갈등조정이나 협상을 위한 제도의 미정립(김용건, 1996; 황재영, 1998; 이종렬․권해수 

1998; 김인철․최진식, 1999; 최봉기․이시경, 1999; 소영진, 1999; 이시경 2001)

- 이슈의 정치적 이용과 관리전략(이종렬․권해수 1998; 김인철․최진식, 1999; 최봉기․이시경, 

1999; 소영진, 1999; 장인봉, 2002; 조승현, 2003; 김인 외 3인, 2003)

-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김용건, 1996; 안성민, 1998; 황재영, 1998; 이종렬․권해

수 1998; 소영진, 1999; 주재복, 2000; 2001a) 

- 보유한 자원의 유무 및 전략(조승현, 2003) 등임

○ 광역 및 기초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서 제시된 공통적 갈등요인

-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김용철, 1998; 주상현, 2001; 백종섭, 2002; 김도희, 2003)

-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협력 장치의 미정립(박우서, 1997; 주상현, 2001; 안국찬, 

2003; 강인호 외 3인, 2003a)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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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서 제시된 공통적 갈등요인

-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서휘석, 1995; 윤근섭․송정기, 1996; 주재복, 2001b, 홍성만, 

2003; 권경득 외 3인, 2003; 권경득․임정빈․장우영, 2004)이 과반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최종의 공통적 갈등요인은 

-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협력(협상)장치의 미정립

- 이슈의 정치적 이용과 관리전략

- 자원보유 및 전략의 비대칭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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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내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경기도의 광역 주민기피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주민기피시설 현황(서울시 소유, 운영)

1) 추모시설 현황

○ 추모시설이 3종 12개소로 화장장 1개, 공설묘지 4개, 납골당 7개임. 서울시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화성시에 입지한 (재)효원납골공원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의 경우 종로구가 7개의 

자치구와 납골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에 구립 납골시설 사용동의 요청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서울시는 사설납골시설의 일부를 자치구별로 매입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위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반면, 경기도와 화성시는 

협의하지 않고 경기도 관내 사설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공설화 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위반이므로 매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함

○ 화성시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 부당사항을 통보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며 보건

복지부에 갈등 중재요청을 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다가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경기

도 및 화성시와 협의 진행하여 경기도 및 화성시의 동의에 의한 사추 추인을 요청한 후, 

현재 대부분의 구청이 납골시설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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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용미리 추모시설

○ 서울시가 ’6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미리 공동묘지에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파주

시 주민들이 반대함. 파주시는 측에서는 장례 및 성묘차량 증가로 인한 주민통행에 불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농경지 피해, 묘지 운영 관련 오․폐수로 인한 토양 및 식수오염,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지역개발 저해로 인한 지가하락 등 재산피해를 이

유로 반대를 하였음

○ 이어 지역주민의 민원요구사항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왕릉식 납골시설 설치공사의 반대, 

용미리 제1묘지 내의 기존 화장실 2동에 대한 오수배출의 차단, 묘지집인 주도로(300구

역)로 덤프트럭 등 차량통행으로 주민들의 안전위험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납골시설 

신축 등 한시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묘지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하는 납

골시설,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해 줄 것 등을 요구함

○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직접적 그

리고 간접적인 원인을 도출함. 우선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요구사항들

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함. 결국 2001년 8월 지역주민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최종합의에 이름. 지원된 복지기금은 445백만 원임

2) 환경시설 현황

○ 환경시설은 4종 4개소로 하수시설 1개, 분뇨시설 1개, 폐기물처리시설 1개, 음식물처리시

설 1개임

(1) 난지물 재생센터

○ 서울특별시가 관리주제이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난

지물 재생센터는 자유로 주변 통행시민으로부터 간헐적인 냄새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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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악취방지대책 요구가 발생하자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공법 설치공사를 ’06년 

1~12월말까지 사업비 249억 원을 투자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음. 그러나 향후 악취발생 등 또 다른 문제16)가 발생했을 경우 악취개선 대책과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광역협의를 통해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동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만일 동 시설 가동에 따

른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시에는 즉시 서울시에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요구해야함. 아울러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수도권광역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구 분 내 용

시 설 명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설립주체 서울특별시

관리주체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관리소
난지물재생센터는 광역시설물로 관리권한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있음 

소 재 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899,102㎡) 

규    모
하수처리용량 1,000,000톤/일
(슬러지처리 소각시설 : 건조 150톤/일, 소각 90톤/일)

설치일자
- 서울시 고시845호(’85.12.13) 도시계획시설결정(‘87.6 : 처리용량 50만 톤/일)
- 경기도 고시361호(’95.10.25) 도시계획변경결정(‘97.12 : 처리용량 50만 톤/일)

지원현황
난지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외 6개구 뿐 만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효자, 삼송동 일원의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난지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42,000톤/일)

구 분 내 용

시 설 명  난지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설립주체 서울특별시

관리주체 서울특별시

소 재 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규    모
- 시설용량 : 4,500㎥/일(2006. 12월 당초 3,000㎥/일→4,500㎥/일로 확충함)
- 처 리 량 : 3,860㎥/일(가동률 88%)
- 처리공법 : 전처리 후 하수연계처리

설치일자 1988. 6.

지원현황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시민의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16) 악취 발생시설의 밀폐화, 냄새제거시설 설치 등 냄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 측에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인분 및 하수처리로 인한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초래. 인분 탱크차

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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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주)이에이텍과 주변지역 주민들간의 협의한 사항으로 혐오시설의 가

동조건으로 반입하는 물량(톤)당 지역주민복지기금으로 5000원씩 지급(’07년 7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악취 등이 발생 할 시에는 서울시에 악취개선 대책과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광역협의를 통한 지원을 요구가 필요함.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동향에 대하

여 주기적 파악하고, 만일 동 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시에는 즉시 서울

시에 근본적인 저감대책 요구. 아울러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는 수도권광역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그림 3-1> 고양시 내 서울시 난지 물 재생센터 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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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 설 명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주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리주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 재 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규    모

5,000평(재활용선별장 182평, 쓰레기적환장 182평)
- 재활용선별장 : 재활용품 이동차량 25대(2.3톤), 집게차량 1대, 재활용감용기 1대, 압축기 
3대 등
- 쓰레기적환장 : 적환시설 4대, 청소차량 80대, 컨테이너 16개

설치일자 2001. 10. 26.
지원현황 없음

(2) 마포구 폐기물처리 시설

○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하던 폐기물처리시설은 서울시 마포

구가 관리주체이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에 입지하고 있음. 고양시 관내 난지

하수처리장 부지내로 이전, 운영함에 따라 분진,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하여 고양시 덕

양구 대덕동(현천동) 주민들은 마포구 관내로 시설이전을 요구함. 현재 해당시설을 마포구 

상암동(향동천) 하천부지내로 이전중이나 유수지 협소화로 우기시 하천범람에 따른 수방대

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임

○ ’07. 9월 지역주민들이 마포구에 추가 필요개선사항인 하늘 및 노을공원 폐기물시설을 

공원으로 변경, 노을공원방향 세월교 설치 및 향동천 산책로와 제2자유로 보도와 연결, 

난지유수지 준설 및 향동천 범람 대비 배수펌프장 증설 , 분뇨차량의 마을길 통과 금지 

및 시설부지외곽 차폐수림대 조성 등 기타 7가지 제시하였고 이를 마포구에서 수용하여 

서울․경기, 향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였음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현천동내 3개시설 향동천 부지내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지방문결

과, 마포구는 적환장과 차고지 등 2개 시설만 이전계획하려고 함을 확인했음. 향동천 수

해방지사업 추진 관련, 이전준공시기 지연 불가피하며 이전부지의 공식적 활용계획 변경 

및 시설이전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수방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마포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경계하천공사 

추진에 따른 기관간 협의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44  광역 주민기피시설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

○ 마포구는 ‘08. 12월 시설 이전 예정이나 향후 이전 불이행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우선

적으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이행 시는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례와 

같이 주민지원금의 지원, 부지내 공원 조성 및 활용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폐

기물 처리시설을 고양시와 공동 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수용시설 현황

○ 현재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수용시설은 4종 28개소로 노숙인 시설 1개, 장애인시설 15개, 

노인요양시설 6개, 정신요양시설 6개임

○ 수용시설의 경우 설치연한으로 보면 7개의 수용시설을 제외한 19개의 수용시설들이 모두 

2000년 이전에 설립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 관내에 입지해 오고 있음. 설치

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설처럼 오래된 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특별한 마찰이 없거나 

주민들의 왕래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 민원제기나 개발규제와 관련된 사항이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문제는 소재지는 경기도이나 관리감독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권한이 없어서 시설운영 외 시설안전점검 및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개입할 수가 없음17). 또한 지역사회 수용 할당율이 없거나 매우 낮고 대기순서

대로 수용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 활용도가 매우 낮음. 또한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 

시설 입소자가 가끔 무단이탈하여 지역을 배회하며 귀향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협약이 없어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

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17) 모두 서울시 혹은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 법인등록을 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주체는 시설이 입지

한 경기도의 시군과는 다른 별도의 시․구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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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시설명 소재지 규모 설치일자 시설구분 비고

1 승화원 고양시 대자동 화장로 23기 추모시설 화장장

2 용미리 제1묘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91
면적 2,826,459㎡ / 
43,954기 봉안(만장)

1963.11.1 추모시설 공설묘지

3 용미리 제2묘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65-1
면적 1,071,079㎡ / 
8,377기 봉안(만장)

1973.12.26 추모시설 공설묘지

4 벽제리 묘지 고양시 벽제동
면적 1,375,212.8㎡ / 
13,632기 봉안(만장)

1963.11.1 추모시설 공설묘지

5 내곡리 묘지 남양주시 진접읍
105,785.6㎡ / 

1,885기 봉안(만장)
1968.5.10 추모시설 공설묘지

6
승화원 제1 
추모의집

고양시 대자동 산178-1
안치수 5,381기 / 
잔여기수 655기

1995.12.6 추모시설 납골당

7
승화원 제2 
추모의집

고양시 대자동 산178-1
안치수 6,303기 / 
잔여기수 1,095기

1997.4.17 추모시설 납골당

8
용미리 분묘형 

추모의 집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

안치수 7,641기 / 
잔여기수 9기

1998.12.28 추모시설 납골당

9
용미리 벽식 
추모의 집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
안치수 4,906기 / 
잔여기수 442기

1999.6.27 추모시설 납골당

10
용미리 건물식 

추모의 집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

안치수 31,215기 / 
잔여기수 5,730기

2000.4.29 추모시설 납골당

11
용미리 왕릉 벽식 

추모의 집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

안치수 24,219기 / 
잔여기수 2,715기

2002.1.11 추모시설 납골당

12
효원납골 공원

(서울시와 계약분)
화성시 향남면

안치수 125 / 
잔여기수 26,575

2004.12 추모시설 납골당

13 양평 재활쉼터 양평군 용문면 화전2리 347-1
건물 1,081.4㎡ / 
수용인원 145명

2000.1.11 수용시설 노숙인

14 에덴하우스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45 생활자 90명 1998.10.20 수용시설 장애인

15 교남어유지동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41 생활자 42명 2000.2.23 수용시설 장애인

16 성분도복지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661 이용시설 1987.7.11 수용시설 장애인

17 삼육재활병원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29 이용시설 1966.3.14 수용시설 장애인

18 삼육재활체육관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729 이용시설 1993.9.3 수용시설 장애인

19 삼육재활관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729-6 생활자 140명 1993.9.3 수용시설 장애인

20 석암재활원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4 생활자 108명 1988.8.29 수용시설 장애인

21 생수의집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55-5 생활자 56명 2005.12.12 수용시설 장애인

22 석암베데스다요양원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91 생활자 116명 1986.1.1 수용시설 장애인

23 석암베데스다아동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5 생활자 90명 1996.12.8 수용시설 장애인

<표 3-1> 경기도내 광역주민기피시설 현황(서울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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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24 라파엘의집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48-8 생활자 154명 1991.2.8 수용시설 장애인

25 한사랑마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 생활자 141명 1988.5.19 수용시설 장애인

26 한사랑장애영아원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 생활자 71명 1997.2.19 수용시설 장애인

27 송천한마음의집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377-35
생활자 50명 2004.12.1 수용시설 장애인

28 가평루디아의집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76-1 생활자 8명 2007.2.6 수용시설 장애인

29 엘림(전문)요양원 군포시 산본동1100 생활자 50명 1988.9.5 수용시설 노인요양

30 영보노인요양원 용인시 이동면 묵리464 생활자 100명 2005.1.1 수용시설 노인요양

31 정원노인요양원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28-15 생활자 110명 1989.4.18 수용시설 노인요양

32 정원치매노인요양원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28-16 생활자 109명 1996.11.1 수용시설 노인요양

33 순애노인전문요야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 생활자 65명 1999.8.10 수용시설 노인요양

34 순애시니어타운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 생활자 65명 1991.11.5 수용시설 노인요양

35 백암정신병원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64-5 생활자 291명 1995.1.6 수용시설 정신요양

36 용인정신병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7번지 생활자 470명 1987.6.17 수용시설 정신요양

37 고양정신병원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생활자 284명 1999.3.16 수용시설 정신요양

38 축령정신병원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생활자 259명 1997.6.30 수용시설 정신요양

39 영보정신요양원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 생활자 195명 2005.2.1 수용시설 정신요양

40 서울정신요양원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6-2 생활자 417명 1986.10.10 수용시설 정신요양

41
서울시 난지물 

재생센터
(하수처리장)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면적 899,102㎡, 

처리용량 
1,000,000톤/일

1985.12.13 환경시설 하수

42
서울시 난지물 

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시설용량 

4,500㎥/일, 
처리용량 3,860㎥/일

1988.6 환경시설 분뇨

43
마포구 폐기물 

처리 시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면적 16,529㎡ 2001.10.26 환경시설 폐기물

44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81
면적 5,090.9㎡, 

처리용량 90톤/일
1996.3.15 환경시설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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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민기피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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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현안사항 및 경기도의 대책 

○ 서울특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경기도에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주민기피시설이 상당수임. 이러한 시설을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 사전 동의 

등 법적 강제규정이 미약하여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88올림픽이나 

2002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서울소재의 주민기피시설들을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가 

있음

○ 환경오염, 생활환경 피해, 인접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조성, 주민기피

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재산가치 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우려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는 주민기피시설은 입지 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

에 입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 및 편익증진 등 인센티브의 제공 없이 희생만을 강

요한다면 갈등 및 반발이 커질 것임

○ 따라서 입지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손실에 상응하고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지원사업 수행)의 제공이 필요함. 이는 주민기피시설의 신

규입지 결정시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미 입지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 운영 및 지역차원의 지원에 관해 논의해야 함

1) 추모시설(장사시설)

① 현안 및 문제점

○ 파주시에서는 ‘묘지시’라는 오명 해소 및 주민편의를 위해 서울시에 서울시립묘지 주변 

도로 확․포장, 광역상수도설치, 묘지 공원화, 복지시설 확충기금 부담 등을 요구

○ 서울시(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화성시 효원납골공원과 체결한 납골시설 사용계약은 지

방자치법 제135조에 규정한 공공시설로 화성시의 사전 동의가 필요 하다는 법제처의 유

권해석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중재 조정중이나 양 지자체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제3장 경기도내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49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 화성시 분쟁조정 신청개요(‘06. 5월)

   -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화성시의 사전 동의 없이 효원납골공원 일부를 영구 사용 계약하고 공설납골시설 이용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납골시설화 하는데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 위반이므로 철회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서울시에서는 추모시설(장사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시립묘지 및 서울화장

장 확장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장례․성묘차량 증가, 지역개발 장

애, 향후 서울시민 이용만을 위한 추모시설(장사시설)의 일방적인 추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 또한 부득이 서울시립묘지 내 기존시설을 확충․신설할 경우 추모시설(장사시설)설치 허가

권자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불허가나 문제점 해결 후 사업 시행

※ 주요검토 사항 :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 도로확보 문제, 주민지원 및 복지대책, 쓰레기처

리 및 식수오염 등 환경문제, 주민 민원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등

○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분쟁 조정중인 화성 효원 사설납골공원에 대하여 서울

시 7개 구청과 화성시간의 갈등 및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2) 환경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① 현안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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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설을 마포구 상암동(향동천) 하천부지내로 이전중이나, 유수지 협소화로 우기시 하

천범람에 따른 수해방지대책 수립필요

※ 주민이 마포구에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은 마포구 전체수용(’07.10.12)

- 난지유수지 준설 및 향동천 범람 대비 배수펌프장 증설

- 노을공원방향 세월교 설치 및 향동천 산책로와 제2자유로 보도와 연결

- 하늘 및 노을공원 폐기물시설을 공원으로 변경

- 분뇨차량의 마을길 통과 금지 및 시설부지외곽 차폐수림대 조성 등 기타

○ 이전부지의 공식적 활용계획 변경 및 시설이전일정 지연 불가피

- 그간 공식적으로는 현천동내 3개 시설 모두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 현지방문결과, 마포구는 적환장과 차고지 등 2개 시설만 이전예정 확인

※ 선별시설은 상암동 소각장 인근 부지 활용 내지 민간위탁 예정(마포구)

- 향동천 수해방지사업 추진 관련, 이전준공시기 지연 불가피(’08.9월 예상)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수방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마포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경계하천공사 추진에 따른 기관간 협의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 ’07.11월중 기본설계 완료 후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하여 신속히 추진

- 난지펌프장 증설은 ’07.11월부터 설계 후 ’08.6월 착공

※ 폐기물처리시설 이전공사는 ’07.11월중 공사재개 예정

○ 3개 전체시설은 ’08.9월까지 이전토록 하고, 미이행 시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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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설내 각종 청소차량의 진출․입 강력제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G․B내 행위제한 위반)

- 폐기물관리법 제29조(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① 현안사항 

○ 서대문구, ’07.09.27 시설증설계획과 고양시 음식쓰레기 반입의사 타진

- 증설규모 : 90톤/일 → 300톤/일

- 고양시 폐기물 반입예정량 : 100톤/일(고양시 총 발생량 : 240톤/일)

○ 고양시, ’07.10.5 관내 음식쓰레기 100톤/일 위탁처리의사 회신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폐기물의 장기간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서대문구시설이용 극대화

- 처리단가는 마을복지기금을 포함, 민간위탁처리단가 이하로 협의

- 현 민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처리폐수의 서대문구 汚泥처리시설 이용방안 등

※ 고양시는 음식폐기물을 3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중이나, 음식물처리폐수의 해양투기

기준 강화로, 민간업체의 기술․자금력으로는 폐수의 장기간 안정적처리 불확실【함수율

(’07.10.1) : 90%→92%(’08.09부터는 93%)】

○ 악취 등 주민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원만한 증설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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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처리시설

① 현안 및 문제점 

 ○ 시설설치 또는 관리상 문제점 : 없음

 ○ 지역 동향(여론) 

 -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서울

시에 악취방지대책을 요구

 - 서울시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에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공법 설치공사를 ’06. 1~12월 말

까지 사업비 249억 원을 투자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현재로서는 민원 

해소된 상태임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악취 등이 발생할 시에는 서울시에 악취개선 대책 요구하겠음

(4) 분뇨처리시설

① 현안사항 및 문제점 

○ 분뇨 추가 처리로 악취발생이 우려됨.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동향에 대하여 주기적 파악하고 있으며  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시에는 즉시 서울시에 근본적인 저감대책 요구

○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수도권광역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

로 지원 요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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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시설

(1) 노숙인․부랑인 시설

① 현안사항 및 문제점 

○ 시설설치 또는 관리상 문제점 

-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지도․감독 등 운영전반을 서울시에서 

관장

- 양평군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원이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발생

시 대처가 곤란

- 서울지역에서 발생된 노숙인에 한하여 보호

○ 지역 동향(여론) 

- 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양평군 일대를 배회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

고 있는 상황임

-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관리 부실로 경찰서에 가끔 민원이 발생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해당 시․군의 개선 방향 

- 서울시에서 우리道 지역으로 이전된 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간에 새로이 행정

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의 입장

- 서울시에서 시설설치 시 사전협의 및 입지시설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 부작용 최소화 방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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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복지시설

① 현안 및 문제점 

 ○ 시설설치 또는 관리상 문제점

- 운영비지급 및 관리주체가 서울시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관리주체는 소재지 관할 지자

체이므로 행정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지역내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관할지역 지자체에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지역 동향(여론)

- 해당 자치단체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시설이 설치되

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서울거주 장애인 이외에 지역내 거주 장애인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내 장애인의 

이용률 지속 확대 필요

- 지역내 장애인 이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

○ 설치 및 지원․관리와 소재지 시․도가 다르나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상생 하는 

방안 모색

- 지역내 거주 장애인 우선 입소

- 서울 독지가와의 후원자 결연, 자원봉사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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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시설 : 노인복지시설

① 현안사항 및 문제점 

 ○ 시설설치 또는 관리상 문제점

 - 법인을 내세워 관할지역 지자체와 협의 없이 시설을 설치

 -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서울시에서 행함에 따라 관할지역 지자체의 관여가 어려움

 ○ 지역 동향(여론) 

 - 입소 정원의 10~2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음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 필요

○ 경기도의 입장

- 입소 정원의 일정 인원을 지역주민에 할당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또는 법인)에서 

부담

(4) 정신요양시설

① 현안사항 및 문제점

 ○ 서울시에서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지역 지자체와의 갈등은 없

는 편임

 - 도민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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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동향(여론) 

 - 특이 동향 없음

 ② 향후계획 및 대책

 ○ 정신시설 확충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우리 道民이 서울시 운영시설을 활용하는 상생방안

이 바람직함

(5) 공무원 면담결과 : 시설 관리주체 및 시설 소재지 담당 공무원 대상 

○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법인등록 소재지 담당공무원과 시설 소재지 담당공무원 그리고 소재지의 기초

의원과 도의원 등에 대한 전화면담을 2008년 8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실시했음<부록

2> 해당 시설 관련 담당자 및 시․도의원 연락처 참조). 전화면담은 구체적으로 시설의 운

영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아래의 다섯 가지 표준화된 질문항목들을 중심으

로 묻는 형식을 취했음

① 해당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어떤 배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② 시설의 지도 및 감독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③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④ 시설의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민원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까?

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십니까?

○ 총 28개 시설에 대한 소재지 공무원과 법인등록 소재지 공무원 그리고 기초 및 도의원들

에 대한 전화면담 결과는 의외로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반응

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이들의 응답결과를 개별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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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시설 소재지의 담당공무원들의 경우 복지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해

당 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마찰 역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90년도 이전에 

설립된 시설들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시설

의 입지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으로

서의 일정한 혜택을 원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음 

○ 둘째, 시설의 지도 및 감독상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법인등록 소재지 공무원의 경우 지리

적인 원격성 때문에 자주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현실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소재지 단체의 책임이며 법인등록 소재지 

단체는 다만 법인업무에 관한 행정적인 책임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온 반응이라고 

판단됨. 시설 소재지 단체와의 협약체결에 대해서도 비교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음. 즉, 이미 법적으로 해당 소재지 관할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협약을 체결할 필

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임. 반면, 시설 소재지 공무원들의 경우 지도 및 감독과 관련한 명

확한 업무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모든 시설들이 서울시나 서울시 관내 구청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광역단위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기초

단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발생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음. 시설 소재지 공무원들의 경우 관할지역 내의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행정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셋째, 시설에 대한 지원방법은 주로 국비에 의한 지원과 도비 예산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소재지 거주자의 경우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엘림

요양원이 소재한 군포시의 경우는 군포시 시민 입소자 15명 전원이 도비예산에 의해 

100%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방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응답은 대체로 지원의 주체가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적인 별도의 지원체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역단위 및 국가의 지원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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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 넷째, 민원발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응답은 특별

한 사례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법인등록 소재지 공무원들의 경우 민원발

생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장애인 재활병원이나 체육시

설들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경기도 내 유일한 노숙인 시설인 양평재활쉼터의 경우 간혹 노숙인 배회로 주민들의 불안

이 가중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추후 양평재활쉼터에서 나온 노숙인은 아닌 것으로 판

명된 바 있음(서울시 공무원 답변). 시설 소재지 공무원들의 경우도 민감한 민원발생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예외적으로 재활병원 및 노인요양원시설 소재지의 경우 오염

수 발생에 대한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관리주체

인 법인등록 소재지 단체가 규제해야 할 사항이며 실제 해당 단체에 업무협조공문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시설의 이용편의에 관한 민원이 시설 소재

지 단체에 종종 접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특히 노인요양원시설과 장애인시설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입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

고 있다는 것임. 일단 이러한 시설에 지역주민이 입소할 경우, 입소자에 대한 도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법인등록 소

재지 공무원이나 시설 소재지 공무원 모두 일관되게 업무협약을 언급하고 있음. 즉, 현재 

5개 시설을 제외한 24개 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협약이 체

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오히려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업무협약을 기초단위에서 하기 보다는 광역단위에서 체결하

여 이를 준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법인과 

시설에 대한 평가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기초단위에서는 현장관리만을 담당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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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 2>는 전화면담결과의 내용을 관리주체인 법인등록 소재지 공무원과 시설 소재

지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요점별로 정리한 것임

<표 3-2> 전화면담 결과의 요약

면담 항목 관리주체 시설소재지

1. 입지배경
․서울에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에 부지확정

2. 지도 및 감독상의 어려움 ․거리상 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려움 없음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어려움 없음(서울
시와 경기도간 업무협약)
․관리는 관리주체인 서울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
으므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나,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필요있음(용인시의 
경우)

3. 지원방법

․노인요양원의 경우는 국비와 도비지원하고 
있음
․복지시설마다 비율을 달리하여 소재지 거주
자 입소가능함(노인요양원 시설의 경우)

4. 민원발생내역
․민원발생내역 없음
․체육시설의 경우 소재지 거주자의 이용만족
도 높음

․시설의 입지시 입지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입지 후 민원발생내역은 미미함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민원발생 있었으나 관리
주체의 관리감독문제임
․시설소재지 거주자들의 입소가 시설에 따라 비
율을 달리하여 가능하며, 시설입소자 인원에 따
라 도비지원(군포시의 경우)

5. 민원의 해결방안은 ․업무협약으로 가능하다고 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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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문제점 

1. 광역 님비(NIMBY) 혹은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지역갈등의 특성  

○ 시설설치에 대한 님비(NIMBY) 현상 : 자기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폐기물 등을 자기지

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자 함

- 지역주민들은 사회적 편의제공시설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여 시설입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함(사회전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편의제공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음). 그러나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큼은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양면적인 태도를 나타냄. 이러한 현상이 님비의 용

어 그 자체, “시설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내 뜰 안에서만큼은 안된다”에 

잘 반영되어 있음

○ 타 지역 분뇨, 폐기물 등의 처리에 대한 불만(LULU) 현상 : 타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폐기물을 자기지역에서 처리하지 않으려 함

2. 경제적 비용-편익의 불균등

○ 서울시의 환경, 장사, 수용, 교통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입지 주변

지역에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경기도에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서울시에는 

편익이 증가되어 지역간(광역자치단체간) 경제적 비용-편인의 불균등이 발생하게 됨

- 즉, 시설입지에 대한 비용․편익의 불균형 인식에서 발생되는 것임. 시설입지로 인해 발생하

는 편익은 사회전체로 분산되는 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임

○ 경기도에 발생하는 비경제적 외부효과는 시설입지 지역의 환경의 질 저하, 주변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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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및 장애요소, 자산가치 감소, 주민 안전 및 환경 위험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니고 있는 시설은 입지되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이 집중되는 특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입지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정적인 외부성 때문에 시설

입지에 반대하게 됨

3. 보상의 형평성 미확보 가능성

○ 정책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대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야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룰 수 있음.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경우 입지로 결정된 지역주

민들은 건강상 피해가능성, 지가하락, 지역 이미지훼손 등과 같은 피해를 받기 쉽고 이는 

입지반대 운동으로 연결되어 갈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을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적 반발

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

는 것임

○ 서울시가 경기도 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합당한 비용 산정이 서울시민의 

경우와 다르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경기도 주민의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음

○ 또한, 시설의 설치 당시의 보상가격 산정기준과 현재 시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시설 설치 당시의 주민과 현재의 주민이 다를 수 있어 현재의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4. 거래, 협상여건의 불평등 가능성

○ 광역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관하여 경기도 시․군과 서울시의 협상 당시 조건이 불평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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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함.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경기도 시․군과 서울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위상 

-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 경기도의 시․군들이 서울시의 위성도시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중심-위성관계는 종속이론18)에서 말하는 중심부-주변부 관계

와 유사한 체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음. 즉, 경기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서울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이때의 영향관계는 상호종속적인 것이 아

닌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하에서의 협상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

을 것임19)

○ 경제력, 정보, 협상 및 거래당사자의 지식, 역량

- 경기도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기피시설입지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원동원능력을 갖

추고 있지 못했음20). 인적․물적 자원에서부터 정보력이나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한 서울시

의 협상능력이 경기도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고려하지 못한 비용편익문제가 추후 

발생할 수 있음

18)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빈곤 원인을 선진국에 의한 경제적 착취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

로 중심부인 선진국이 주변부인 제3세계의 신생국의 경제를 착취함으로써 선진국은 더 부유하

게 되고 신생국은 더 빈곤하게 된다는 것임. 종속현상은 경제적인 종속뿐만 아니라 투자종속, 

원조종속, 기술종속 나아가 정치․사회적 종속까지 나타날 수 있음. 즉, 종속국가는 중심부가 되

는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불평등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거래를 막기 석유산유국들이 형성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

은 기구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음. 현재 생산카르

텔1)과 같은 기구로 변질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기구가 발족하게 된 이유는 원유의 공급

과잉사태에 따라 원유공시가격을 인하하는 국제석유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

19) 상호종속관계란 어떤 행위주체의 중요한 가치나 욕구가 상태편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

를 의미함. 상대편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유보하고 있거나 제어하고 있기 때문

에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얻어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많은 것을 양보

할 수밖에 없음(박호숙, 2001). 그러나 이러한 종속관계가 상호종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종속관계

라면 어느 한쪽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갈등해결은 어려워 질 

수 있음. 종속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자율성의 범위가 넓은 반면, 종속성의 범위가 커질수록 당

사자의 자율성은 상대편에 의하여 제압당하게 됨. 즉, 상대편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느냐에 따

라 협상과정이나 결과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됨 

20) 서울은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중앙집권식 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효과를 확산시키려는 전략 하에 이루어진 정책들이 많았기에 

더욱더 많은 자원들이 서울에 집중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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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정책 결정시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정보, 협상력, 기술, 정치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시설입지에 관한 협상시 

서울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게 하였음.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에 대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

니었음

- 시설입지를 위한 토지제공에 대한 그 당시 보상은 시설입지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환경오염, 교통장애, 소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음. 그 당

시 경기도는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정도의 정보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

- 따라서 주민기피시설은 현재에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거래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경기도가 현재 문제제기

를 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을 유․무상 원조하는 기구(예: 공적개발원조(ODA), 세계은행(IMF) 등)의 경우 경제적 지

원을 하면서 지원국에 경제적 구조조정, 정치적 간섭 등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기구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후진국

에서는 유용할 것임

○ 사회발전의 정도에 따라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불일치

- 과거 경제발전이 우선시 되던 상황에서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보상을 혜택

이라 생각하고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음.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임

 

5. 도-시․군 역할 설정 문제

○ 장묘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만장으로 현지 지역주민 이용이 불

가능하여 경기도민 및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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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상황이나 시설 허가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의 직접 관여가 곤란한 여건임

○ 수용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수용할당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제한적이며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음. 경기도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권한이 없

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 시설운영주체(서울시)에게 요구할 수 없음

○ 서울시가 주민기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입지 지역의 시․군의 입장과 경기도의 입장

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향후에도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문제제기 및 서울시와 재협

상의 경우 도와 시군의 역할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임

6.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특례

○ 분쟁유발의 행정․제도적 요인은 첫째, 개발관련 갈등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와 전문적인 수단의 결여를 들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현행 법령상 사법제도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로는 헌법재판

소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감독청의 

행정행위 취소 및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에 의한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

원회, 행정심판, 법원, 헌법재판소는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21)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존재함.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법적으로 갈등을 해

결하는데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임

21) 이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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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조는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7.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에 따른 분쟁 가능성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각종의 보조금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설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이들 기관이 일정 부분 사회복지의 제공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

기 때문임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 등에 관한 법적 조항들을 담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

법과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음. 그러나 시설 설치의 장려를 위한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실제 이러한 시설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등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적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현행 법적 규정에서 발견되는 잠재적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시

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시설설치방해금지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동법 6조의 1항과 2항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66  광역 주민기피시설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군

수·구청장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16조의 법인설립허가의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최종적인 허가의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며, 법인 등록 소재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기의 

절차만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부록6> 참조)

○ 즉, 법인의 설립 허가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며, 법인과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

체는 애초부터 인허가의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임. 또한 법인이 사업장 시설을 법인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시설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사

업자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도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즉 현재의 법체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해 권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임. 법인 등록 소재지 단체장 역시 시설이 설치될 소재지

의 단체장과 별도의 협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요컨대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입지와 관

련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시설의 입지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임. 현

재 경기도 관내에 입지한 29개의 수용시설의 경우 역시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설치되었

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한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규정은 법인등록 소재지 

단체와 시설 소재지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동법 51조의 2항과 3

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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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

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7.12.14>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

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 일단 위의 조항에 따르면, 1차적으로 시설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은 시설소재지의 시․도지

사나 시․군․구청장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법인 등록 소재지 단체와 시설 소재지 단체 사이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

여, 지도감독권한을 양 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단 

시설이 입지한 소재지 단체가 지리적으로 보다 손쉽게 시설의 관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라고 판단됨

○ 그러나 법인등록이 된 소재지 단체와의 행정적인 마찰을 없애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에 대한 협약체결을 통해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

개의 경우 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협약체결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어서, 시설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체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경기

도 사회복지수용시설의 경우 29개 시설 중 5개 시설에 대해서만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

어 있는 상황임



Administrator
새 스탬프



  제4장 국내 ․외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소 사례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국외사례
       



Administrator
새 스탬프



제4장 국내․외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소 사례  71

제4장 국내․외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소 사례

제1절 국내사례

1. 국내 극복 사례(최근)

1) 수처리장을 ‘웰빙공간’으로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수원시 환경사업소‘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그동안 혐오

시설로만 인식되었으나 주민들을 위한 ‘웰빙’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화성 하수처리장

은 하루 30만ｔ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이며, 외부 환경은 스포츠 공원으로 조성

하여 9홀짜리 파3 미니 골프장과 드넓은 잔디공원, 반듯한 인조잔디 축구장 등의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기피하지 않는 시설로 변모하였음

○ 2000년부터 추진된 5만여평 규모의 수원시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은 ‘처리장은 지화화 

하고 그 위를 조경으로 덮는다’는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수원시의 하수처리장을 화성시에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심하였음 

○ 2년여를 민원 및 주민갈등 과정을 거쳐 수원시는  ‘웰빙처리장’ 이라는 대안을 제시하

였음. 단순히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축구장, 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

장 등 주민레저 공간을 만들고 화성시 하수를 일부 처리해 주며 시설운영 수익도 10%는 

화성주민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음

○ 이 같은 방식은 도심 주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

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며 지자체 환경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2) 기타 사례

 ○ 남양주시는 2008년 화도읍 창현매립장 4000평에 14억여 원을 들여 테니스장, 인라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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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을 조성키로 했음

○ 의정부시도 오는 2006년 완공될 자일동 폐기물종합처리타운에 테니스장과 족구장 등을 

건립할 방침이며, 구리시는 이미 2001년부터 가동된 2만평의 토평동 소각장에 619억을 

들여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전망대, 환경관찰시설 등을 마

련, 한해 연인원 10만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음

○ 2007년 수원과 용인, 광명 등 도내 18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열 200만G㎈(무연탄 

44만ｔ규모)를 지역난방공사 및 발전소에 팔아 100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돈은 

체육관 등 주민복지사업에 환원되고 있음. 수원시 영통구 소각장의 경우 인근 체육문화센

터에 온수를 공급, 민간시설보다 30~40% 싼 가격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음

2. 국내 극복 사례(과거)

1) 추모시설 관련 갈등극복 사례

(1) 하남시광역화장장 추진사례22)

○ 경기도내 급속한 화장율 증가에 따라- 2010년 경기도내 화장률 73.4%예상-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었으나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님비현상,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경기도는 광역장사시설 유치 시․군에 막대한 인

센티브 지원방침을 수립하고 광역화장장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하남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광역화장장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됨. 2006년 7월 민선4기에 취임한 하

남시장은 낙후된 하남시 발전을 위해 경기도광역화장장유치에 따른 재원(시설공사비3000

억 원, 추가인센티브2000억 원)을 기반으로 교통, 교육, 환경, 부자 등 4대 명품도시 비

전을 세우고 10월16일 하남시 의회에 유치계획을 보고 한 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광역화

22) 김희연(2008). 중간보고서 내용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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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유치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그러나 10월 23일 후보지 주민(천현동)을 비롯하여 하남시 제 정당, 시민단체가 연합한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결성되고 광역화장장추진에 따른 격렬한 찬반갈등이 

전개됨. 이렇게 찬반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8년 1월 15일 하남YMCA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하남시 광역화장장유치갈등을 조정 및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는 하남시 광역화장장갈등해소를 위한 조정활동에 돌입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민간 갈등조정전문가와 함께 하남시 및 유치반대범대

위를 대상으로 조정활동을 위한 4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조정활동을 준비하던 중

에 18대 총선기간 중인 지난 4월 4일 경기도 복지국장과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이 경기도의 

광역화장장정책 폐기를 언론에 밝히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활동이 중단되게 됨

○ 그 후 경기도의 광역화장장 정책 포기의 정당성 및 광역화장장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진실

공방이 경기지사와 하남시장 간에 지속되다가 4월 28일 최종적으로 하남시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전제로 경기지사와 하남시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광역화장장정

책 은 폐기되고 갈등은 일단락됨

○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대책

- 건립 사업비: 3,000억 원 (국비 212억 원, 도비 2,788억 원)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요청 

및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주민숙원 사업비: 2,000억 원, 하남시의 우선순위 신청을 받아 1,200~2,000억원 범위에

서 연차적으로 지원

- 주민직접지원: 장사시설 경영수익권 및 장학 지원 사업 장례식장 운영권, 화훼․딸기단지 조성 

- 주민간접지원: 생활체육공원 (농구, 족구 등), 노인생활체육공원 (문화관, 찜질방, 야외운

동시설 등) 위락공원 및 삼림욕장 조성 (휴식, 삼림욕장, 조각공원 등)

○ 하남시갈등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되고 광역화장장유치를 둘러싼 비용의 집중과 편

익의 분산이 갖는 구조 간 갈등, 가치갈등, 사람(리더쉽)갈등과 정치적영향이 결합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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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갈등전개과정에서 갈등의 핵심의제가 광역화장장 유치(단

일사안)에서 시장소환(시정전반)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2)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봉안당) 조성사업23)

○ 시 전체 면적의 6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명시는 연 1,200명 내지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내에 6개소의 공동묘지가 모두 만장되어 사망자

를 위한 장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관내 장사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음. 이에 광명시는 2002년도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친환경적인 

봉안당인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하여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광명시 봉안당조성 사업 갈등은 광명시가 사업비 293억 원을 들여 안양시와 경계인 광명

시 일직동 산1번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3만317기 규모의 메모리얼 파크 건립공사

에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 2007년 1월 중순께 알려지면서 안양시 연현

마을 주민들 반대로 시작되었음

○ 광명시 봉안당 부지는 안양시와 경계의 석계2동 연현마을과 마주보고 있는 성채산 일대로 

안양천과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가 가로지르고 있지만 연현마을 엘지아파트 단지

와 직선거리 500미터에 위치하고 연현중학교와의 거리는 400미터밖에 안 됨. 이에 안양 

연현마을 주민 등은 2007년 1월 중순부터 생존권 및 학습권침해 등을 이유로 부지이전을 

요구하며 대규모집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8월9일부터 공사저지에 나섰으며 11월 27~28

일 광명시의 행정대집행이 단행되면서 주민과 충돌사태를 빚으며 부상자까지 발생하였음 

○ 그러나 봉안당 건립과정에서 격렬한 갈등과 대립은 11월21 광명시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법원의 수용과(봉안당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위반

행위 1회당 50만원 지급결정 등) 봉안당 건립 전면 백지화가 아닌 실질적인 합의방안을 

모색하는 12월 1일 주민총회 결과에 따라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됨. 그리고 

23) 김희연(2008). 중간보고서 내용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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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일 갈등해결을 위한 석수동 주민과 안양시, 광명시간 3자 대화 및 협의가 

시작되었고 2008년 3월 21일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을 

석수동 주민들이 수용하고 3.27일 석수동 주민들에 대한 시공사의 고소가 취소됨으로써 

봉안당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완화(해소)되었음

○ 장사사실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피해와 우려를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광명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로부근에 차폐/차단막설치, 봉안

당 안내 자료에서 석수역 표기해제 등 봉안시설이 반대주민들의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지명 표기에 따른 정서적, 재산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으며 특히 봉안당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화장장건립 등 추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수

차례 공문을 통해 계획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 광명시 봉안당 건립갈등의 경우 찬반 갈등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기도 분쟁조

정위원회는 봉안당 건립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

해소에 기여하지는 못했음. 그러나 갈등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

울 때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활동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함  

(3) 청주 화장장 사례24)

○ 청주시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대상지의 인근지역인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은 화장

장 건립으로 인하여 낭성면의 지역 이미지 훼손, 지가하락,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아울러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함. 월오동 주민들은 월오공원묘지 

조성 후 또다시 월오동에 혐오시설(공원묘지,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은 월오동 주민을 소

외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함

○ 청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장 시설이 낙후되어 1984-1998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새

로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국비 4억 7,000만원을 반납

한 바가 있음. 2002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청주시 동막동을 제외한 99% 토지

24) 행정안전부(2008).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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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묘지 또는 납골을 할 수 없도록 되었고, 청주권 지역의 화장장이 없어지면서 장례를 

위하여 김천 등 타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

적 낭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음. 이로써 화장장 건립은 청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떠올랐고, 청주시는 2003년 3월 10일 납골당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현 목련공원 내에 화

장장을 설치하기로 확정함

○ 청주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설득, 폭설로 인한 농가 복구지원, 화장장

의 필요성 설명, 주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협의(수익사업 운영권 부여 등), 국내 

선진 화장장 견학을 통한 화장장의 올바른 이해와 불신 해소, 청주시와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운영, 해당지역 농로포장 및 진․출입로 확장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합의로 화장장을 

건립함

○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주

민대화 추진의 필요성, 둘째,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추진, 셋째, 국내 선진 화장장 견학

을 통하여 화장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등임. 화장장 건립을 주민들과 협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로 추후 행정기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그 

이외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표본적인 사례임.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 사업성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과 약속

한 사업은 초지일관으로 추진하여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김

2) 환경시설 입지 갈등사례

(1)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빅딜 사례

○ 수도권 배후도시인 경기도 광명시는 그 지리적 여건상 서울특별시(구로구, 금천구)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1981년 시 개청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처리에 있어

서 자체 처리장이 없이 ‘난지도’, ‘시화매립지’ 및 ‘수도권매립지’ 등을 전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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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선 1993년도부터는 광명시 자체적인 쓰레기처리장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시 외곽에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던 폐 광산지역을 복원하여 하루 처리용량 300톤 규

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게 되었음. 광명시 인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도 자체적인 쓰

레기소각장을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광명시 경계 구로구 천왕동 110번지 일원에 하루 

400톤 처리규모의 구로구 소각장건설계획을 입안하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광명

시와의 행정협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업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광명시민들이 집

단적 물리력으로 저지시키고자 하여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갔음

○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광명시와 갈등이 심화되어 갈 즈음, 그 간 한강의 

지천인 안양천 상류 쪽에 소재하고 있는 광명시의 하수를 수탁․통합 처리해 주던 하류 쪽 

서울특별시의 입장변화로 광명시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을 요구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광

명시의 부담감과 광명시 경계에 구로구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광명시민

의 집단반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부담감을 동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교

환처리방안이 제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광명시 자체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요구를 철회

하고 광명시 하수를 추가로 통합 처리해 주기로 입장을 변화시키자 광명시 쓰레기소각장

에 대한 광명․구로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도 급진전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명시, 구로구가 협의를 계속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과 의견 차

이를 조정해 나갔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광명시 자체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요구를 철회하고 

광명시 하수를 추가로 통합·처리해 주기로 입장을 변화시켜 서울특별시는 광명시의 하수

를, 광명시에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 광명시

와 서울 구로구는 2000년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시에서,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하수처리

장(강서구 마곡동)에서 처리하는 ‘환경 빅딜’을 성사시켰음

○ 구로구는 생활․음식쓰레기 1일 200톤을 광명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광명시의 소각장 건설

비용 및 반입량에 따른 소각장 운영비용 등 지원하고 광명시는 생활하수 1일 18톤을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하수처리비용 연 16억 원을 서울시에 부담함

○ 자체시설을 건설하는데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님비현상에 의한 혐오

시설 건설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로 광명시는 기 투자된 소각장 건설비용중 2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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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회수하고, 소각장 운영(연 8억 원) 및 처리비용(톤당 56천원)을 절감하는 한편, 신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00억 원 절감하였으며 구로구는 소각장 건설비용 630억 원을 절

감하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소각장 건설부지 18천 평을 다른 용도

로 활용함. 이러한 환경빅딜로 인해 광명시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55억 원을, 서울시

는 소각장 건설비용 60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기타 유사 사례로 사례 경기 과천, 경남 창원 등이 있음

(2) 구리-남양주 페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추진 중이던 1시군 1소각장 건설시책을 재검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경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

업계획으로 변경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리시시와 경계를 접한 터 생활권이 동일

한 남양주시와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었음

○ 광역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대에 설치하고 소각규모는 1일 

200톤으로 향후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추가 100톤을 추가 협의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운영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일대에 매립면

적 142,690㎡(43,163평)으로 하고 매립규모는 총2,075,554㎥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광역화 협약을 하였음

○ 광역폐기물시설설치비용 분담에 있어서 소각장 건설비는 구리시50% 남양주시 50%로 각 

100톤씩 분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매립장 건설비는 2011년도 도시계획인구기준으로 구리

시29.7%, 남양주시 70.3%를 분담하도록 하였음

○ 분담범위는 총 사업비중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시비부담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담하되 

재산관리측면과 사업비가 각 시별로 불투명한 토지 매입비와 주민편익시설비는 분담금액

에서 제외하였으며 운영비는 자치단체별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분담토

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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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역화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포함 8명의 위원

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음

○ 협약 과정 중에 남양주시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매립장은 아직 시공이 되지 아니한 사

항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대안이 있는냐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는 매립장 설

치까지 초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양 시간 

원만하게 해소하였음

○ 구리시는 광역화로 인해 국․도비의 상향지원과  남양주시와의 사업비분담으로 213억원의 건

설비와 연간 22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소각장과 최종처

리시설인 매립장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3) 경기도 이천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사례25): 공개모집

○ 1995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위생매립시설을 건립하면서 매립시설 건립 백지화를 요구

하는 주민들과 진입도로 차단, 분뇨살포, 직원폭행, 청사점거 및 농성 등 격렬한 반대운

동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는 이천시는 주민과의 갈등해소 과정에서 약속한 위생매

립장의 사용연한이 7년으로 한정되면서 당시 어렵게 착공한 위생매립장이 2004년 사용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음

○ 당시 정부에서도 매립에만 의존하던 폐기물처리방법을 소각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천시에서도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토황폐화의 원인이 

되는 매립시설보다는 소각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처리방식, 예산조달, 주민설득 등 소각

시설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음

○ 당초 이천시는 정부의 1시군 1소각장 정책에 따라 1일 60톤 규모의 이천시 단독 소각시설 

25) 환경부(20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갈등해소워크샵”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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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모 내 용 >
◦ 100억원 주민사업 지원

  - 구체적인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1997년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의 적용으로 여주군과 협의가 요청되었

음. 여주군 측은 주민반대를 이유로 협의불가 회신을 하였고 결국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불성립으로 사업이 취소되기에 이름

○ 그러던 중 정부의 1시군 1소각장 정책이 광역화시설 권장으로 변경되었고 경기도 역시 권

역별 광역화자원회수시설이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

천시 역시 2003년 4월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이 참여한 경기 동

부권 광역화 추진협의회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광역화에 참여하게 됨. 사업추진방식을 변경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를 공개모집한 결과 4개 마을이 유치신

청을 하였고 ’04년 1월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음

○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반입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주민수혜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을 사업비와 별도로 출연하여야 하며 기관별 부담기준은 반입기관 청소구역 인구

를 근거로 산출한 쓰레기 처리규모에 따라 균등 부담하기로 협약함26)

○ 이천시의 경우 사업초기 「폐기물처리시설 준비위원회」를 구성,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 여기에 지속적인 홍보노력과 담당자의 연속성이 더

해져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 것이 광역화 결정이후 공모에서 이천지역

의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중도 포기 또는 변경하는 대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

26) 부록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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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임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전북 전주시는 2000.2월부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2001.9월에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4개 마을이 유치신청하여 '01.4월 입지를 

결정하고 '03.4월에 착공함

< 공 모 내 용 >
◦ 최대 50억원 소각시설 유치마을 지원

◦ 복지시설(수영장, 복지관, 체력단련시설 ) 무료이용

◦ 소각열을 이용한 공동주택 난방 공급

◦ 진입도로 개설 및 반입수수료 5%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전남 무안군은 2000.12월부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2002

년 10월 사업추진방식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모집하

여 9개 마을이 유치신청하고 '02.11월 입지를 결정함

< 공 모 내 용 >
◦ 주민지원 기금 26억

◦ 지역개발사업비 20억

◦ 무료 복지시설 설치(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회관)

◦ 지역주민 채용 43.7억

◦ 기타(응모지역 포상금 및 사업비 지원) 5.3억

 ⇒ 총 지원금 105억원(총 사업비 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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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갈등극복 사례(국내)

사례명 갈등 개요 해결 및 극복 내용

음성-진천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운영(충북 
음성군-진천군)

-‘92.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인접해 있는 맹동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수계 내에 있는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면서 반대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상위기관인 충북
도의 중재 및 재정지원에 의해 음성, 진
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쓰레
기매립장 조성

대형소각로
(상무소각장 

건설)설치공사 
발주관련(광주광역

시-조달청)

-‘95.10 조달청은 광주시가 발주 의뢰한 상무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

-‘96.5 광주시에서 「다이옥신」배출허용 기준
(0.1ng/m2)을 공사계약서에 명시 할 것을 요구

-조달청: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 변경 곤란하므로 
광주시 요구 수용 불가

-광주시: ‘96.7 공사 중지

-‘96.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관청인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다이옥
신」배출농도를 선진국 수준인 
0.1ng/m2 이하로 낮출 것을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처분

-조달청: ‘96.8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추가

-광주시: 공사중지 해제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충북 
청주시-청원군)

-‘91.10.30 행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청원 광역권쓰레
기매립장을 조성키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92.12.5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았으나 주
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치단체간의 견해차이와 해당지
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GB내 행위허가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각하처리)

-이에대해 청원군에서는 설치장소 및 사업비 분담에 
이견을 제기

-최신 환경위생 시설 설치 및 마을회관 
건립, 진입로 포장 등 지역주민 숙원사
업 해결약속 등을 통해 주민 이해설득으
로 ‘97.9 공사재개

-부대시설 공사완료(‘98.10월중)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98.12 완
공예정)

광양시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전남 
순천시-광양시)

-‘95.10.17 여순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양시장이 광
양시 태인동 폐기물처리장시설이 포화상태가 임박하나 
신규매립장 조성공사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
려움이 예상되어 순천시장에게 위탁처리 요청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약서를 작성
함으로써 갈등 해소(순천시에서 2회반입 
허용)

여주군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 

재고(강원도 
원주시-여주군)

-경기도 여주군이 쓰레기매립장을 원주시 문막읍 접경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96.7.31)됨에 
따라 동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침출수가 지하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농작물,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
됨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96.8.13
이후)

-‘96.9.6 원주권행정협의회에 여주군 불참
-‘96.9.12 원주시의회에서 반대건의문 채택 발송(14개
기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결
과 부적합다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여주군
에서 동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원주시에
서 환경오염 및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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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 갈등 개요 해결 및 극복 내용

수원시 하수처리장 
확장부지협의

(경기도 
수원시-화성군)

-화성군 태안음 송산리 18번지 일원 기존처리장에 인접하
여 수원시에서 2단계 처리장을 건설코자 인접 자치단체
와 협의 중 갈등 발생

-화성군에서 주민피해최소화 및 화성군 위촉평가사가 평
가요구

-보상가액 산정시 지역주민이 추천하
는 평가사가 평가키로 실시설계 용
역착수(‘98.4.23)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증설(경기도 

안양시-광명시)

-안양시에서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
장 활당(30만톤/일→83만톤/일)계획에 대한 광명시의 반
대(‘95.4)

-안양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95.1.26)
-안양시 석수동으로 위치변경 
‘97.12.12 착공(사업비증가, 사업기
간연장, 시설관리의 2원화 등 문제
야기)

용인수지하수 
처리장 

이전분쟁(경기도 
성남시-용인시)

-시설물 미준공 상태에서 무리한 시험가동으로 악취가 발
생하여 지역주민이 시설물가동 및 공사중지, 용인수지하
수처리장(성남구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을 오수발생 원인
지역인 용인시로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민원으로 
확대 및 단체에서 건립을 반대(‘95.9)

-성남시에서는 1지구 시설(15,000톤/일)인계, 미승인된 계
획시설(22,000돈/일)은 용인시로 이전요구

-용인시에서는 1지구시설 보완 및 성남시가 하수처리계획
에 포함할 경우 모든시설 및 부지(구성하수처리장설치 
계획 67,500톤/일 동 통합처리 희망)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인수지지
구 하수를 성남하수처리장에서 통하
처리토록 권고(‘95.11.18)

-성남 용인, 토지공사, 경기지사간에 
탄천수계 오수통합처리 협약 체결
(‘96.12.24)

-환경부 주관 관계관 회의에서 실무
사항 합의(‘97.8.29)

검단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하수처리대책

(경기도 
김포-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불노지구(월드건설, 퀸스타운, 
길훈건설, 동선건설: 4,1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추진에 
따라 생활오수의 나진천 유입으로 인근 농경지 등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책 요구

-불노지구 4,100여세대의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라 공사
완료 입주후 발생되는 오수가 김포시 나진천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방류함으로써 생활오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반대

-김포시에서 인천시에 불노지구 하수
처리계획을 요청(‘97-’98년 4회)
한 바 검단 하수처리장을 건설 
2006년까지 아파트단지내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 처리하겠다고 회신

천안시 신방동 
분뇨처리시설 증설 

공사(충남 
천안시-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분뇨처리시설 증설(천안시 
신방동)공사에 따른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장대리, 세교
리 주민들이 하천 오염, 악취발생을 우려 설치반대

-‘96.10.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 제출(주장내용 불
가 회신)

-고충처리위원회 회신 내용에 따라 
신청인 주장 수용불가 후 별다른 반
대 상황없이 분뇨처리시설 이전 증
설공사 ‘97.4.22 증설공사 완료

태안 분뇨처리장 
공동사용(충남 
서산시-태안군)

-‘89년 태안군이 서산군으로부터 분리 그동안 사용해오
던 서산, 태안지역 분뇨처리장을 서산시의 별도 설치 시
까지 공동사용 제의에 대해 태안지역 주민들은 악취, 환
경오염을 내세워 타지역 분뇨반입에 반대

-‘89.4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서산시․군에서 시설
사용 부담금을 각각 5,000만원씩 부담키로 결정하였으나 
태안군에서 부담금 수령을 거부(’91.4)

-‘91.4 서산시의 공공사용 요구에 태안군에서 불가 회신

-서산시 분뇨처리장 완공 시까지 해
양투지 허가(태안경찰서) 획득
(‘96.10)

-해양투기허가 획득과 자체시설 사업
추진(‘97년 착공)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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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I, II」, 1999.에서 발췌 정리 

사례명 갈등 개요 해결 및 극복 내용

사천시 
하수처리장 

건설개선대책
(경남 

사천시-고성군)

-‘94.7.30 환겅처 고시 1994-60호로 구 삼천포시의 하수처
리장 시설공사가 인가됨으로서 고성군 하이면과의 경계지점
인 사천시 사등동 모렛마을 일원에 본 처리장을 건설중으로, 
향후 완공하여 가동시 악취 및 바다오염을 우려, 고성군 하
이면 발전위원회에서 ’97.9.23일 탄원제기

-‘97.10월 하이면 발전위원회 대표
가 사천시를 직접방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이해함으로써 해결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분쟁(경남 
밀양시-밀양군)

-‘89.9.1 정부가 발표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은 ’93년 기본설계 실시, 
‘93년 착공, ’9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선정에 따른 밀양시․군 간 의견대립으
로 분쟁 발생

-3차에 걸쳐 ‘93년 행정협의회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 불일치
-밀양시에서 상남면 기산리 설치계획을 건설부, 환경처, 경남
도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부지로 적합 회신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따른 협의결
과 향후 추진에 대한 밀양시․군 의
견일치(‘94.3.2)

-밀양군 상남면 기산리 분뇨처리장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청주시 
공원묘지의 

청원군 
공동사용(충북 
청주시-청원군)

-청원가덕공원묘지의 만장으로 청주시에서 새로 조성한 목련
공원묘지(‘97.10.13; 7,390기)를 청원군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

-청주시: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공공사용 불가
-청원군: 기 만장된 가덕공원묘지를 청주시민도 사용하였으며, 
목련공원부지를 청주시로 편입시켜 주고 ‘92행정협의회시 
의견 절충을 보았으므로 공공사용 요구

-청원군은 청주시에서 공공사용 불
가입장을 밝힘(‘96.2.19)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원묘지 조성할 계획
으로 부지선정 및 사업계획을 검토

서울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건선관련 

토지이용비용부담
(서울시-경기도 

의정부시)

-‘90.7 서울시에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를 경기도 의정부
시 장암동에 설치하기로 하자, 의정부시가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

-‘93년.2 교통부에서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
수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키로 합의하고 공사
착공 중재

-서울시는 토지기회비용으로 의정부시가 414억원을 요구하자, 
비용 산출의 객관성결여를 이유로 공사 준공기간이 지나도
록 비용부담 거부

-경기도는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거부

-경기도, 내무부에 분쟁조정신청
(‘96.5.9)

-내무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로 해결

-서울시의 비용부담 범위를 의정부
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
한 도봉산역 환승역사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회차시설을 포함한 역사
시설의 토목 건축공사비, 운영시스
템 설치비, 기타 부대공사비로 한정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경기도 

안양시-의왕시)

-장래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을 목표로 안양, 
군포, 의왕시가 통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4.6.21)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96.1.29)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
경허가 사전승인 (’96.11.14)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수장 건설 소재지인 의왕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
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령에 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허
가를 지연시킴

-시설운영권, 세부결손보상, 포일정수장투자비 반환방법에 대
해 안양시와 의왕시간에 의견 대립

-경기도 조정으로 의왕시에서 기존
의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정수장규
모를 축소(일4만톤→2만톤)하고 앞
으로 의왕시는 별도로 정수장을 건
립키로 합의한 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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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적절한 보상 및 주민지원의 부족

○ 정책갈등에 대한 해결의 전략으로 경제적 보상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연구(도수관, 2000; 

양진우․정재춘, 1997; 이달곤, 1993)가 있듯이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완화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됨

○ 적절한 보상은 지역사회와 사업추진자간의 주민기피시설 입지논의를 고무시킬 수 있으며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과정에 있어서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주민기피시설 입

지 반대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강행은 특정 지역에 지나친 

희생과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사게 되고 주민반발, 갈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적정한 보상기준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보상방식이 신뢰성

을 얻어야 함. 관련자 모두의 협조를 통한 경제적 유인을 개발하여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보상과 유사한 것으로 상호호혜(exchange)란 것이 있는데, 상호호혜란 상호간 편

익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편익의 교환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부분적인 상호만

족을 꾀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임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절

차적 정당성의 추구 및 환경 및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

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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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의 필요성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결정 절차의 주민참여, 주민요구의 반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이 유발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른바 확정․
공표․방어(DAD)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정부의 시설 입지 선정방식에 있음. DAD 방식은 주

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소수의 정책결정자와전문가들이 입지를 선정한 후, 결정된 정책

을 주민들의 저항을 눌러가면서 집행하려는 방식임. 비밀리에 입지 선정이 이루어짐으로

써 시설 그 자체에 대한 위해성과 관리능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고조시켜 갈등을 유발시킴

○ 따라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계획단계에서부터 설립, 운영,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협상력 증대

○ 협상 또는 타협(negotiation or bargaining)이란 공통된 문제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Rangarajan, 1985)으로 갈등 당

사자간 미리 작성된 협안기준에 따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해결기제임(김필두, 2000; 이

승철, 1996, 이달곤, 1996)

○ 갈등당사자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어려우

므로 일시적인 성격이 강함.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을 이루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음. 그러므로 협상은 직접적 대면과 의사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해 정보의 신뢰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도는 제고되는 장점이 있음. 직접적 

갈등당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 갈등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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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따라서 경기도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및 운영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이는 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시설의 파급효과에 대한 재평가와 재협상에도 필요한 것임

4) 제3자의 조정역할의 미약

○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이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제3자의 개입으

로 조정 또는 중재, 규칙조정 등을 이루어 내는 것임(나태준, 2004). 제3자 개입에 의한 

방법은 상담이나 협상 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폭력, 소송 등에 대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제3자 개입은 첫째, 어떤 내용이 중재되고 있으며, 둘째, 갈등당사자가 누구이며, 셋째, 

누가 중재를 하고 있고, 넷째, 제3자 개입이 요청되는 상황이 어떤지에 의해 결정됨. 제3

자 개입은 협상당자사들의 요청에 의해 타협적 합의점을 찾는데 중립적인 제3자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정자가 협상과정에 해결책을 강요 할 수는 없으며 협상당사자로 하여금 상

호 수용가능한 합의점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게 함

○ 제3자적 조정기체로서 시민단체 등과 같은 자율적 중간집단을 적극 활용하거나 환경정책

의 결정 및 집행과정 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의 자문조언에 응하는 것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 새로운 독립적인 조정기구의 개설도 가능함

5) 자료 및 정보의 철저한 공개

○ 어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와 정보의 공개는 매우 중요함. 협상을 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전략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줄을 끌고 당기는 싸움과도 같은 것이지만 혐오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대립의 형태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의 소유, 운영, 관리하는 측에서 상대방 지역이나 주민들을 협력의 당사

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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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공개가 이루어져

야 함. 현재 가동중인 혐오시설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주민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시설입지 지역이나 주

민들도 사업자측의 공익사업에 협조를 할 것임 

○ 또한,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즉각 공표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갈등발생이전

에 알린다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이 될 것임. 지금까지의 갈등사례를 보면 사

업자측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축소하기 위해 감추려는 의도가 강했으며 

대부분의 문제제기는 주민이나 환경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 사업자측이 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여 시설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시설설치 및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이 위원회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교환된다면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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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사례

1. 일본 가나가와현 폐기물관리 광역화계획

○ 가나가와현은 전국적인 폐기물 시설 광역화 계획의 기초하에 37개 市․町․村을 9개 블럭으

로 구분하여 소규모 소각시설을 폐지・통합하여 최저 100톤/일 이상의 시설로 광역화하

는 계획을 수립하고 블록별로 유기성퇴비화시설, 소각재 처리시설 등도 정비하고 있음

○ 가나가와현은 폐기물을 약 71%를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각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7년 1월 일본정부의 “ 쓰레기처리에 관한 다이옥신발

생, 방지등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동년 8월에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

-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다이옥신류 저감을 위한 소각시설의 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들 정하

고 시․정․촌은 5년 이내에 이러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했음

○ 이에 가나가와현은“현․시․정․촌 간 행․재정시스템 개혁추진협의회”에서 광역행정의 모델

로 쓰레기 처리를 검토하여 “일반폐기물 광역처리지침”을 제정함

○ 폐기물처리 광역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나가와현 내 복수의 블록을 설정하고 블록내의 

시정촌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이옥신류의 저감효

과 및 운반 효율을 고려하여 관계 시정촌의 동의를 구하여 일정범위의 블록을 설정함. 블

록 내에서는 폐기물 수집체계, 분별방법, 감량․자원화 방법, 시설 정비 등 광역적 폐기물

처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함

○ 블록 설정 시 시정촌의 의견을 존중하고, 블록 내에서 다이옥신의 확실한 저감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발전 등 종합적 대응을 할 경우 300t/d, 기본적인 다이옥신 대책으로는 

100t/d)의 소각시설의 집약화, 수집운반의 효율 및 상호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인근의 시․
정․촌으로 블록화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시행함

○ 블록 내의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소각재용융시설, 리사이클 관련시설, 최종처분장 등)의 

정비 시에는 현, 시․정․촌이 충분한 검토와 협력, 분담함. 소각시설의 광역화의 경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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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기존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시설의 내구연한, 조정기간 중 폐기물 

처리능력 확보 등 종합적 검토하고 결정함

○ 다이옥신대책을 위한 시설의 정비에 의한 일시적으로 소각능력이 저하된 시․정․촌으로부터 

소각의 의뢰가 있을 경우 처리능력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RDF발전시설, 최종

처분장 등 블록의 구역을 넘어선 경우 보다 광역적으로 전현 복수 블럭으로 대응함

<표 4-2> 가나가와현 폐기물광역처리 블럭과 추진현황

블 럭 기초조사등 실시상황 운영주체의 설치상황 계획 등의 책정상황

須賀三浦地域 1998~실시중 2000년 준비조직설치 2003년 기본구상

湘南東
2002~2003년 실시

2004년 주민앙케이트조사

湘南西 2003~실시중

大和高座 2003~실시중

厚木愛甲横 2000~실시중
2001년 정비조직 설정

2004년 일부사무조합설치
2003년 기본계획 책정

相模原津久井 2002~실시중

県西 2000~실시중 2002년 준비조직설치 203년 실시계획 책정

横浜 - 감량화․자원화 추진
- 적정처리를 향한 시설정비川崎

<그림 4-1> 가나가와현의 소각시설 광역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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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베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례

○ 고베시가 1973년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이듬해인 3월에 시의회의 예산승인이 나자 시는 곧 쓰레기소각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시작하여 9개월간에 걸쳐 자치회단위로 설명회, 시설견학회 등

을 개최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94년 말에 시의 쓰레기소각시설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었음

○ 하지만 이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조직적인 반대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고 긴 협상과정을 

통해 만 2년만인 1977년 2월이 되어서야 시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 소각시설설치를 

반대하는 구자치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재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기술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 시의 공사 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와 중단사태 등 협상의 중간과정은 매우 복잡하였음

○ 최종합의사항은 첫째,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 둘째, 

소각시설 굴뚝의 높이, 위치, 질소산화물 최저배출에 대한 최대한 배려, 셋째, 시와 주민

간에 공해방제시설, 시설운영에 관한 환경보전협정을 체결하여 주민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었음

○ 이러한 합의하에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

치로 가결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주민협상을 통해 소각장을 설치해 나간 것으로 주민기피시설을 건설하려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임. 즉,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을 하도록 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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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포토맥강의 사례27)

○ 미국의 수도를 관통하고 있는 포토맥강의 연안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 펜실

비니아, 매릴랜드, 워싱턴 D.C. 등 5개주가 1940년 포토막강 유역의 주간위원회를 만들

고, 그 위원회의 운영비를 연안의 주민수를 70%로, 연안의 면적을 10%, 물의 면적을 

10%, 점오염원을 10%로 해서 각 주가 부담하고 있음

○ 포토맥강의 수량은 예외적인 가뭄인 경우를 제외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수량취수의 제약이 

없으며 2030년까지 물의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뭄의 발생 경우 

분배에 대한 동의와 물 공급의 위기에 대한 계획의 동의가 1979년에 만들어져 있음

○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는 16개 지방정부들이 워싱턴 수도권 지방정부 

협의체를 1965년에 구성

○ 워싱턴 D.C., 매릴랜드의 3개의 군, 버지니아의 4개의 군, 버지니아의 8개시가 공동의 

관심사를 토의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한 이 협의체는 포토맥강의 체사픽베이

(만)의 수량, 수질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는데, 이 협의체 비용 또한 각 지

방정부의 인구수를 토대로 각출되고 있음

○ 포토맥강의 비용분담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지역구분 없이 관련지역이 모두 포토맥강

을 동일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한 모든 지역이 하나 같이 청정해야 한다는 의식 하에 물 

사용량이나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배출량과 관계가 밀접한 지역의 인구수를 가장 큰 분담

의 비중요소로 삼고 지역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또한, 비 점 오염원에 의한 오염배출량과 관계가 밀접한 연안면적이나 연안물의 면적도 

그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이들 또한 비용분담 요소로 삼고 있음

27) 경기도(2002).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역개발 방안 연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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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부르클린 쓰레기 소각장 사례

○ 1984년 뉴욕 부르클린지역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소각장 건설을 지지하는 측

(뉴욕시 위생부)와 반대측(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다이옥신 유해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

였음. 소각장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암발생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이 발

생하게 된것임

○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 과학아카데미(Academy of Sciences)의 기술전문가들

과 시민들 그리고 정부측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 토론을 하였음. 여기서 기술전문

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이렇게 갈등의 중심이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되면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하

게 되는데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주민기피시설 중 환경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기 때

문이라는 생각에서 임

○ 이런 경우 과학자들에 의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생태계나 인체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기있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개발당시 이것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먼 훗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성공적인 소각장건설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계획초기부터 사업주체와 

주민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과정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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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갈등극복 사례 (국외)

사례명 갈등 개요 해결 및 극복 내용

뉴욕시의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에 관한 분쟁

-미국 뉴욕주 Broome County의 Kirkywood 지
역은 0.227km2의 부지에 하루 500톤의 쓰레기
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
진

-소각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6백만달러의 보상을 해줌

Oak Park 부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분쟁

-뉴욕주 북부의 Tomkins County는 쓰레기매립
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코넬대학의 조사를 통
해 Illinois와 Wisconsin에 걸쳐있는 Oak Park
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를 매립하
고자 함

-새로운 매립지주변지역에 보험을 실시할 것을 
제안

-사업상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냄

일본 동경도내 
폐기물소각 시설 
건설에 관한 분쟁

-일본 동동도내 무사시노시는 페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무사시노시는 “청소년건설 특별시민위원회”
를 구성, 시민위원회는 시설의 입지선정, 설계 
및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건의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소
각시설의 입지선정에 성공

일본 동경내의  
스기나미구의 

소각장 건설 분쟁

-일본 동경의 스기나미구 청소공장은 1962년에 
처음 시작되고, 고토구에서 처리해왔으나, 쓰레
기 처리를 거부하여 자체 소각장을 건설키로 
함. 주민들은 반대동맹을 결성하고 사업결정 취
소소송을 제기

-1972년 지사와 주민반대동맹간 합의각서를 마
련, 동경도와 민관대표로 구성된 간담회는 5개
소의 후보지를 지정했으나 해당지역주민이 실
력행사로 저지

-동경지방재판소의 중재로 1974년 해결
세이머(Seymour)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분쟁

-세이머지역 주민들은 교통혼장, 환경오염, 유클
레어시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
로 매립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

-1978년 3월 “공공중재사무국 자문위원회”가 
노사분규 중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경제학자
에게 중재를 의뢰해서 이 중재자의 도움으로 
분쟁해결

동경도내의 
메구로구 

청소공장건립에 
대한 주민과 

동경도간 분쟁

-1973년 동경도는 메구로구에 청소공장 건설에 
대한 협조요청, 1981년 메구로 청소공장 기본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은 건설철폐를 주장하
며 반발

-동경도는 주민과 함께 “건설협의회”를 구성
하여 주민과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건설후에는 
“운영협의회”로 개칭하여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교환으로 상호신뢰감을 확보, 공
원, 주민복지센터, 구민센터 설치



제4장 국내․외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소 사례  95

사례명 갈등 개요 해결 및 극복 내용

다까라즈까시 
청소공장 건립에 
관한 시와 주민간 

분쟁

-1978년 계획하여 1981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
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
였으나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되다 1984년 
주민의 동의를 얻어 320톤 처리규모로 1988년 
완공

-주민동의시 3,000km2의 토지에 주민 편의시
설인 교육종합센터 등을 건설해 주고 이외에
도 주변의 도로정비, 하천공원 정비등을 해줌
으로써 동의를 이끌어냄

뉴욕 부르클린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분쟁

-1984년 뉴욕 부르클린 지역에서는 쓰레기소각
장 건설을 둘러싸고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다이옥신
의 유해성에 대한 분쟁발생

-분쟁해결을 위해 뉴욕 과학아카데미의 기술전
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부측 대표들이 공
개토론을 거치고, 주민들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

일본 고베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관련 분쟁

-1974년말 시의 쓰레기소각시설 계획안이 도시
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
민들이 “쓰레기소각시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대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구자치단체 대표들의 내
부분열, 시의회 중재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
의 거부, “기술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시의 공사 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최종적으로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 구자치
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을 거쳐 분
쟁해결

무장야시의 소각장 
입지 선정 분쟁

-동경도(都)는 1966년 하루의 소각량이 900톤인 
소각장을 타까이도 동삼정목에 건설한다고 발
표. 11월 17일 소각장 예정지의 주민들은 지주 
13명과 학부모, 교사회, 상점회, 일반주민들이 
모여 ‘소각장설치 반대기성동맹’을 결성하고, 
도에서 발표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라는 
운동을 시작

-1974년 2월에 사업결정취소 소송의 심의가 동
경지방재판소에서 재개되고, 2개월후 화해권
고가 내려졌으며, 분쟁발생후 8년만에 화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짐

자료: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I, II」, 1999.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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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1) 주민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협상과정의 필요성

○ 주민기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

어 왔기 때문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의식의 성숙으로 지역주민들이 파워집단으로 변

하고 주민참여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주민기피시설의 건립과정을 입안하고 추진할 경우 정

책형성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해졌음

○ 협오시설의 입지선정고정에서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비공개로 추진되는 경향이 과거 있어

왔는데 이러한 비민주적인 방식에서 강제적인 법을 집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정치적인 박

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더욱 강력한 반대가 나타났다는 연구(김필두, 2000)에서처럼 

주민참여는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음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첫째, 

입지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둘째, 해달 입지지역 주민들의 이해

를 구할 수 있어 시설입지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 셋째,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음. 넷째, 시설이 입지된 후 시설의 운영이나 안

전관리에 대한 감시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자기지역

에 어떠한 사실이 들어서게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생산 또는 폐기되는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입지되는 시설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설입지와 관련된 제반정보들을 알 권리가 있음

○ 사업추진자쪽에서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설명회나 공청회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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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하게 함으로써 시설 입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됨. 따라서 투명하고 정확

한 정보공개를 통해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함

3) 공평한 비용분담의 필요성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됨. 시설을 이용하는 모

든 지역과 주민들은 이러한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편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입지지역 

주민들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비용분담을 통해 입지지역 

및 지역주민들을 지원해야 함

○ 소각장이나 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과 같은 환경시설은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

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므로 입지시 합의한 보상에 미래세대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음

○ 따라서 적절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공평한 비용분담이 필요함

4) 지속적인 시설관리의 필요성

○ 주민기피시설 중 특히 환경시설은 운영․관리 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운영하는 사

람들의 관리소홀이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시설집행당사

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은 시설 등은 신중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등을 해야 함 



Administrator
새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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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제1절 정치․행정적 측면의 개선 방안

1. 지속적인 시설 관리 

○ 환경시설과 같은 주민기피시설의 경우 시설입지 후 사후관리가 중요함. 폐기물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경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함. 음식물폐

기물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퇴비화를 하든지 소각 후 발생되는 폐열을 가지고 

건조를 하여 소각시설에서 연소하던지 보다 나은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함

○ 이와 같은 사후관리는 미래세대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관리를 잘 해야 하

기 때문임. 따라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시 시설입지의 필요성과 정당성, 시설의 규모,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28)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이 입지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이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친환경적 시설로의 변화

○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쓰레기소각장이나 분뇨처

리장 같은 환경시설도 마찬가지임. 이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선입관 때

28) 주민기피시설 입지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함. 시설설립․운영주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올

바른 이해를 구할 수 있음. 또한 시설 입지 후에도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과거 시설입지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달라진 사실과 조건들에 대한 재협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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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환경시설의 경우 환경유해물질 배출 및 악취와 소음발생, 추모시

설의 경우 명절때 교통대란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 따라서 입지당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친환경적

인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화장장의 경우 입지 당시부터 무연․무취의 첨단설

비를 갖춘 무공해 시설로 건립하게 되면 화장장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추모시설과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시설의 고급화, 선진화를 추구하여 장묘시설 건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친환경적 시설로 변화하는 것은 향후 주민기피시설 입지를 고려할 때 당연히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용가능성을 모

색해 봐야 할 것임

○ 이런 경우 주민기피시설은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시설로 인식될 것이

며 이러한 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친환경적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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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적 측면의 주민지원 방안

1. 적절한 보상제공

○ 피해 또는 손실을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갈

등이 발생됨. 소음․악취, 대기오염, 교통체증, 자연경관 파괴, 건강에 대한 위협, 지가하락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갈등이 심화되는 

것임 

○ 향후 입지할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지역내 입지한 시설의 경우에도 과거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보상이었던 경우 근본적․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혜택을 해주어야 함 

○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경우 과거 입지결정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설의 입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함

○ 과거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차이, 정보력, 기술력, 협상력 등의 차이로 인

해 대등하지 못한 입장에서 협상을 한 결정이었다면 추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며 지역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함

○ 시설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제반 환

경이 변화하였거나 예기치 못하였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임.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

우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기술적인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재가동하면 됨. 물론 이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쓰레기 소각장 같은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가동을 중

지하여도 이에 따른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만약 이상이 생겨 가동이 중지되면 전력수급에 막대

한 지장이 야기되어 국가적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은 특별히 문

제가 발생할 경우 타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거나 어느 정도 까지는 매립도 할 수 있어 

그 비용만 제대로 지불된다면 문제가 없음. 며칠 동안은 쓰레기의 소각을 연기하여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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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 향후 주민피해 발생이나 상황의 변화로 주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음. 막연하게 예

상하였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 있음. 또한, 

협상당시에는 주민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주하여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역시 고려하

여야 함.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이나 주민과의 재협상 창구 혹은 제도가 필요함

○ 한편, 추가보상의 재원으로는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

음. 입지선정단계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을 받아 보상을 할 수 있음. 또한,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벌금의 형

태로 기금을 축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정기간단위의 재협상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운영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을 할 때 아예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협

상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새로 이주해온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여져서 보

상을 시설공사 당시의 주민에게 국한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음

○ 또한, 재협상시에는 객관적인 보상이 가능해짐. 이전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한 경험이 있

기 때문에 그 시설의 피해유발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함. 즉, 1년에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

이 발생하는가? 또는 그것이 주민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었는가를 알 

수 있음. 또한, 해당지역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던 지역의 토지가격이나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비교하면 그 시설로 인한 가격하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어 차기 

재협상기간까지의 경제적 폐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재협상한다는 것은 입지선정단계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의 불안

을 제거하는 정책인 동시에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자측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것임. 차후에 재협상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고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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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의 지역배당29)

○ 다음은 2004년에 수립된 <군포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 제안된 수익을 지역에 배당하

는 개념을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군포시 공설납골당 조성사업비가 265억 원 정도임. 연간 운영비는 유사한 납골당 운영비

를 참고하면 연간 약 1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조성과 조성 후 10년간 

운영했을 때 총 비용은 415억 원 정도임. 수입 부분은 납골시설의 분양으로 발생함

○ 검토해온 납골당 규모는 약 20,000위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000위 정도가 10년 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됨. 수용 납골위 중 80%를 군포시 시민에

게 분양하고 20%를 외지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가정함. 10년 내 10,000위 정도는 분양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8,000위는 관내 주민에게, 2,000위 정도는 관외 주민에게 분양한

다고 봄

○ 관내 주민에게는 보통의 평균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위당 250만 원 정도, 관외 주민에게는 

위당 500만원에서 분양한다면, 10년간 총수입은 300억 원이 됨. 따라서 115억 원 정도가 

손해나며, 이는 군포시가 조성 후 매년 1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할 수 있

음. 관외 주민에게 분양한 100억은 지역에 투자되는 개념으로 했을 때, 시는 매년 운영비

를 2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됨

○ 즉, 운영비만 군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됨. 관외 주민에게 분양한 100억 원은 지역의 공

공시설(납골공원의 개보수비 포함)에 50%를 투자하고, 주민 50세대를 가정했을 때 매년 

세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배당한다면, 결과적으로 45억 원이 남게 되며, 이중 30억 원

을 매년 3억 원씩 지역 내 생활개선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을 경우 지역의 

기금은 15억 원이 적립됨.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운영 모델상에서의 수치는 개념적인 수

치이며, 이 모델을 통해 지역 내에 설치되는 사업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결국, 이러한 모델을 갖고 지역주민과 군포시가 협상을 할 수 있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29) 군포시(2004). 군포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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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안한 모델의 수치는 수학적인 수치가 아닌 개념적인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구       분 금액(천원) 수량 단가(원) 비고

납
골
당

운
영
방
안

추정 손익 -11,500,000

비용 부문
(소계) 41,500,000 

조성비(초기투자비) 26,500,000 사업비추정 참조
관리운영비 15,000,000 10년 1,500,000,000 

수입 부문
(소계) 30,000,000 

납골당 분양(관내) 20,000,000 8,000위 2,500,000 관내 80% 배정을 가정
납골당 분양(관외) 10,000,000 2,000위 5,000,000 관외 20% 배정을 가정

관외수입의
지역내투자

(지역발전기금)

관외수입 총계 10,000,000 바로 위 참조
공공시설 투자 5,000,000 0.5 10,000,000 50%를 공공시설에 투자

지역주민 현금배당 500,000 50세대 10,000,000 세대당 연간 백만원
생활개선사업 투자 3,000,000 10년 300,000,000 

적립기금 결산 1,500,000 10년

<표 5-1> 공설납골당 운영모델 제안 사례(군포)

3. 비용분담을 통한 지원

○ 갈등해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비용분담을 통해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것

임. 댐 건설의 예를 들면, 분담 산정방식에는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대체타당지출법, 

우선지출법, 우선대체타당지출법 등이 있음

-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은 각 목적별로 분리비용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건설비는 잔여편익

의 비례로 배분하는 것으로,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잔여공

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임

- 대체타당지출법은 각 목적별로 전용시설을 우선 배분하고 공동시설비는 잔여편익의 비례로 

배분하는 것으로,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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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출법은 전용시설비의 경우는 목적별로 부담하고 공동시설비는 각 목적별 우선순위에 

따라 부담한도액 만큼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각 용

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해당 용도에 배분하는 방법임30)

30) 경기도(2002).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지역개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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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

1. 법․제도적 장치 활용

○ 갈등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제도적 근거의 부족”과 같은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 협력장치의 미정립이나 제도적 장치와 협력기구의 미비, 행정절차와 

구조에 따른 문제점 등이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에 의한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

원회, 행정심판, 법원, 헌법재판소는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 도로, 교통 등 분쟁은 도로법 등 개별법에 의거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조정을 받도

록 되어 있고, 환경오염문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환경부 및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제도는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차단체 조합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이 분

쟁조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규정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적인 자문, 권고, 지원조치가 크게 부족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분쟁해소가 어려

워지고 있음. 따라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또한 갈등발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협의기구를 적극 활용하거나 새로운 

jiont community를 설립하거나 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마련

이나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 주민 옴부즈만(Ombudsman)제도란 시설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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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해나감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제도임. 이는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운영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에게는 심리적인 안

정감을 가져올 것임. 또한, 시설운영자의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여 시설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을 옴부즈만으로 지정

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음. 지역주민 중에서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를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일반 지역주민들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해줌으로써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음. 즉, 제안건수나 문제 지적건수 또는 중요도에 따라 금전적

인 상금을 주는 방안이 필요함

○ 이 밖에도 지역주민 중 상주 감시원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김포쓰레기 매립장

과 같이 상주감시원을 고용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케 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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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 경기도에는 서울시민의 수요충복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추모시설(장사시설), 수용시설, 사

회복지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은 서울시민에게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이

지만 시설이 입지한 경기도 지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혐오시

설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경기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시설들의 현

황 및 제기되는 문제점, 주민기피시설의 내재적 문제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소유․운영하고 경기도에 입지한 추모시설(장사시설)은 3종 12개소로 화장장 

1개, 공설묘지 4개, 납골당 7개임. 또한 환경시설은 4종 4개소로 하수시설 1개, 분뇨시설 

1개, 폐기물시설 1개, 음식물처리시설 1개 임. 그리고 수용시설 및 복지시설은 수용시설은 

4종 28개소로 노숙인시설 1개, 장애인시설 15개, 노인요양시설 6개, 정신요양시설 6개 임

○ 이러한 시설은 님비(NIMBY) 혹은 룰루(LULUs) 현상을 야기하는 내재적 특징을 가진 주

민기피시설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시설의 규모와 기능,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의 불균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분

쟁이 발생함

○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과거 광역주민기피시설의 입지에 대한 협상 당시 거래조건

이나 협상여건 등이 불평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주민보상에 대

한 재협상을 고려하게 되었음

○ 과거 서울시와 경기도의 위상이나 인적․물적 자원보유 정도, 정보력이나 기술력, 협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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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지식 및 역량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협상에 필요한 자원

동원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거래(협상)을 

주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하에 체결한 입지결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경기도는 

갈등발생에 따른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시설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

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입지 시 한 번의 협상에 따른 결과(관리, 감

독, 보상 등에 대한 합의)만을 고수할 수 없음.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특례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에서 시설이 입지한 경기

도가 관리․감독․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고 제3자의 조정기제 역할도 미약한 상

황임.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갈등과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함

○ 국․내외의 갈등해결사례들과 갈등해소에 관한 이론적 문헌들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시설 현

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3가지 측면에서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먼저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주민지원방안으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친환경적인 시설로 변화․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생활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민지원방안으로 과거 시설입지에 관한 협상당시의 진행상황이

나 보상체계 등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만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비용-편익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부담의 협의기초를 제시

할 수 있음. 또한 수익의 지역배당이나 비용분담을 통한 지역 및 지역주민의 지원을 고려

해 볼 수 있음

○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지원방안으로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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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를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함. 행정절차와 구조에 따른 문제(시설이 입지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시설허가권을 주지 않는 법적절차문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을 협약체결을 

통해 명확화 해야 하는 문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과 같이 중앙집권적 특례

로 제기되는 문제 등)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제․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기존의 협의기

구를 활용하거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새로운 joint community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협의

를 하고 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옴부즈만제도

를 도입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안감 감소,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16  광역 주민기피시설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

제2절 미래를 위한 정책건의

1.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

1) 주민피해 진상 규명 Task Force 설치

○ 현재 운영 중인 광역 주민기피시설 주변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 내용을 규명할 필

요가 있음

○ 왜냐하면, 광역 주민기피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해당 시군, 그리고 주변 주민

들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함

○ 시설의 입지 및 운영과정에서 보상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 주장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비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피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함

2) 현행 광역정부간 협의 기구 활용

○ 경기도 주민의 피해 및 희생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것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법의 규

정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문제해결 기구에서 논의

○ 공식기구에서 공식질의 및 협의 요구하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기구로는 ‘시․도지사 협의회’ 와 ‘수도권행정협

의회’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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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서울시 의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구성

○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운영, 관리하는 주민기피시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할 수 있는 공동의 장치가 필요함.

○ 한편, 자치, 행정구역, 즉, 관할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상호 상대방 주민의 의견,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부재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안사항을 다루어 제도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4) 공동관리기구 설치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환경기초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관련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기구를 구성하여 관리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건의

1) 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경기도 차원의 과학적인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운영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 

필요함

○ 각 시설별로 경기도와 서울시 양 지방자치단체의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부담에 협의 기초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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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및 운영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존재하

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2) 경기도-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주민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설치

○ 광역 주민기피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서울시(관련 자치구 포함)와 경기도(관

련 시군 포함)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시설운영의 수익금 일부, 경기도 출연, 서울시 출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기금은 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지원사업, 주변지역 보전 및 공원 등 조성사

업, 예기치 못한 피해복구 및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건의

1) 경기도 주민기피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 제정

○ 조례에는 주변지역 및 주민 피해 및 희생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기구 설치, 주민교육, 

시설의 필요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또한 시설 주변 주민들의 교육차원으로 국내외 선진지를 탐방하여 피해 및 보상의 적정성

과 우수성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 1)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관리 특례 조례(가칭)

    • 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이와 같은 조례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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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통하여 경기도 자치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

예 2)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가칭)

    •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지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경

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의 경향은 주민기피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주변에 위치하거나 광역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파생하는 지방자치단

체간 갈등, 주민-공공 갈등, 주민지원에 대한 제도가 경기도 차원에서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임

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수정요구

○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존재함.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

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이는 중앙집권적인 특례로서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맞는 수정이 필요함. 서울시가 단독으

로 분쟁해결을 하지 않고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국무총리의 조정 

이전에 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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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협약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천시와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

여 이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광주시장(이하 “을”이라 한다), 하남시장(이하 “병”

이라 한다), 여주군수(이하 “정”이라 한다), 양평군수(이하 “무”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 “병”, “정”, “무”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2.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소각시설(이하 “처리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비를 포함한 용역비,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 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

촉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5. “운영비”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6. “입지기관”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입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7. “반입기관”이라 함은 “입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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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무) ①“입지기관”은 처리시설(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따른 모든 행정적․재정

적 절차와 법적 절차를 그의 명의로 처리하되,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관리는 5개 시․군이 공동으

로 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한다.

  ②“반입기관”은 “입지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련된 분담금을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지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7. 3. 28.>

  ④모든 “반입기관”은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4조(처리시설 및 입지선정 등) “갑”과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설치․운
영하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2007. 3. 28. 개정)

  1. 입지선정 : 공모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고시하는 지역

  2. 처리시설 : 자원회수(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편익시설 포함)

  3. 규    모 : 300톤/일 (150톤×2기)

  4. 부대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 

     체육시설(실외) -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실내) -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사우나

  5. 소각방식 : 입지선정 등 선행과제 처리 후 적합성을 검토하여 결정

제5조(처리대상폐기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갑”과 

“을”, “병”, “정”, “무”의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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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병”, “정”, “무”가 협의하여 다른 성상의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및 주민수혜사업비의 분담) ①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부담하며, 각호 중 이 협약 이전에 사용된 비용은 이에 준한다.

  1.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입지기관”이 부담하며, 처리시설 사업비는 “반

입기관”이 사업시행 전년도 청소구역 인구를 근거로 산출한 쓰레기 처리규모에 따라 균등 분

담한다.

  2. “반입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주민수혜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을 사업비와 별도로 출연하여야 하며 기관별 부담기준은 반입기관 청소구역 인구를 근

거로 산출한 쓰레기 처리규모에 따라 균등 부담한다.

  ②제1항 각호중 “반입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와 주민지원기금은 “입지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소유) 처리시설은 5개 시․군이 공동 소유하며, 부지는 입지기관이 소유한다.

제8조(처리시설 운영비의 분담)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운영비는 “갑”과 

“을”, “병”, “정”, “무”가 반입하는 폐기물량에 따라 공동 분담하되 반입기관에서는 

처리비용의 10%를 추가 부담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등) “갑”과 “을”, “병”, “정”, “무”는 폐촉법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폐촉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갑”과 “을”, “병”, “정”, “무”는 처리시설의 설

치와 운영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4. 4. 16. 개정)

  1.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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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6인으로 구성하되 “갑”과 “을”, “병”, “정”, 

“무”가 각각 소속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과 당해 시․군 의회의원 등 4인을 위촉한다. 다만, 

“갑”과 “을”, “병”, “정”, “무”가 특별히 정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입지기관”

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를 6인의 범위내에서 추가 위촉할 수 있다.(2004. 4. 16. 개

정)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천시 부시장으로 한다.(2007. 8. 28. 개정)

  ④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소집하

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입지기관”의 소속하에 두며, 소속 담당과장이 업무를 보조한다.

  ⑦“입지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7일 이내에 “반입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분등) ①“입지기관”은 처리시설의 설계변경 또는 증설과 노후로 인하여 

계속 가동할 수 없게 되어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등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입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설계변경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는 동일한 부지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로 인하여 계속 가동할 수 없게 되어 재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지원협의체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설치하거나 “입지기관”과 “반입기관”의 합의에 의하

여 “반입기관”의 관할 구역에 순환 설치할 수 있다. (2004. 4. 16. 개정)

  ③“입지기관”은 “반입기관”과 상호 합의없이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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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철거․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의에 의한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발

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약) “갑”과 “을”, “병”, “정”, “무”는 처리시설의 공동설치․운영을 원

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파기) ①“입지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입지기관”은 “반입기관”에서 투자한 사업비의 전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전

액을 “반입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반입기관”에서 임의로 이 협약을 파기하게 된 때에는 “입지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

한 사업비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의 파기로 인하여 “입지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파기 당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비만을 청구할 수 있

다.

제14조(협약의 효력등) ①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병”, “정”, “무”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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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광명시에 대한 주민들의 주요 요구 사항31)  

0 화장장, 납골묘, 공동묘지 등 광명시 장사시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 향후 화장장, 

납골묘, 공동묘지 등을 설립계획도 없고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안양시와 연현마을 주민들에게 

문서로 보증해 줄 것 

0 광명시 납골당이 광역납골당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광명시민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임을 명확히 할 것

0 납골당 규모를 1000기 이내로 하되 건물을 지하로 해서 5000기 이내의 납골시설과 5000기 

이내의 수목장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

0 봉안당시설이 연현마을에서 보이지 않도록 납골당을 건립해줄 것

0 진입로 변경과정에서 진입로가 인식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것

0 봉안당 백지화를 주민들이 포기한 만큼 진입로를 연현마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변경

해 줄 것

0 성채산 친환경 생태공원화 계획 등  성묘객이 석수역을 하차해서 연현마을 경유하여 성채산

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사항 해소할 것 

0 재산권, 생활권 피해에 대한 구체적 보상할 것

0 5인 이내의 연현마을 주민공사감독관을 구성해줄 것

0 광명시는 연현마을 주민과 광명시 납골당 관련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모든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

0 광명시 납골당 건립관련 안내책자, 홍보물에 연현마을 또는 석수역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31) 광명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기타요구사항을 포함하여14개 항목 21개로 구성되어있음. 주민

들 요구에 대한 광명시의 답변 자료는 비공개를 전제로 취득한바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만 기

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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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등이다. 

<별첨2> 시립장례문화센터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0 심의일시: 2007.1.22(월) 11시30~13:00

0 장소: 용인시청(정책토론실)

0 심의자: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추진위원회 위원(16명중 11명 참석)

0 심의안건

 ⓵ 안건 2007-1호: 입지신청 대상지 선정기준

 - 입지신청지가 법렬에 저촉되지 않으며 직접영향지역의 마을 세대수 2/3 이상 찬성으로 입지

신청 대상지선정 기준에 적정하다고 심의 의결

 ⓶ 안건 2007-2호: 직접 및 간접 영향지역 범위 결정

 - 입지와 가시권이며, 진,출입로가 관통하는 어비2리 장율마을을 직접 영향지역으로 입지 경

계에서 직선거리 2㎞이내에 위치한 묘봉리 마을을 간접    영향지역으로 심의 가결

 ⓷ 안건 2007-3호 : 입지심의

 -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 약570,000㎡을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입지로 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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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포럼 운영현황

.설치근거

 포럼의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2007.2.12, 대통령령 제

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2007.5.11, 총리령 제847호)

이며 충청남도지사는 2006년 7월 포럼의 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정하고 정관개정에 

따라 2007년 5월 23일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 기능 및 역할

 포럼의 기능및 역할은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및 각종  갈등유발 대상 및 주체들의 갈등으로 보

다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며 상생협력 및 갈등완화 관

련 교육사업, 연구사업, 실천적 지원사업을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며 홈페이지활용, 

포럼회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포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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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

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

여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2) 조례  제 3039 호 07112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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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

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 재직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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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

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

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자문․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

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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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최종보고서의 

요약문33) 

◦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 내 행위 주체간 갈등과 협력의 구도는 사례별 상황과 전개과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동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사례별로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기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해결기제의 도출을 통해 충청남도는 지방정부에서 표

출되고 있는 갈등의 해결 및 협력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갈

등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탐색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향후 체계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충청남도의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 증폭, 지속을 조장하는 원인 도출

- 충청남도의 지방정부간 발생한 갈등사례를 ①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갈등과 협력 사례, ②기

초자치단체간 갈등과 협력 사례, ③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과 협력 사례 등으로 분류하

고, 갈등의 내용별 ①님비, ②핌피, ③관할구역, ④사무권한 등으로 갈등사례를 유형화하여 체

계적인 사례수집과 분석

- 각 사례 유형별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 연구결과를 통해 충청남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정책의지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추구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갈등사례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갈등사례를 유형화하여 갈등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17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과 1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충청남도에

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갈등단계별 어떠한 요인이 갈등의 수준을 증폭시키거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협력적 계획의 틀 속에서 

33) 2007년도 포럼기획과제 (htt;//pc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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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고안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향후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면, 갈등에 앞서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갈등당사자간에 도출하는데 있어

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과정으로서의 계획

-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계획과정

- 지역적 역량 형성과정으로서의 계획

-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의 연계

◦ 본연구의 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포럼 운영 및 실제 충남지역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로 최대한 활용하여 갈등해소 및 갈등관리

를 통한 상생협력 모색이 가능하며, 충남이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 선도기관으로 확고

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유형화(typology) 분석을 통한 1단계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만

들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제2단계: 갈등관리 유형화에 따른 충청남도 갈등조정방안 연구｣를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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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

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삭제<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

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제43조 (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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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제51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

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

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

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7.12.14>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개정 2004.7.30>)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

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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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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